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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1.1 조사 목적

  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목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8조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관련 정보를 수집, 검토하

고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함에 있다.  

1.2 조사 개요

1.2.1 위원회 구성

Ÿ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표 1.2.1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원장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간  사 황인상 국토안전관리원 실장

위원

간사(대내) 김○○ ○○대학교 교수

건축시공 

류○○ ○○대학교 교수

배○○ ○○대학교 교수

신○○ ○○공사 차장

오○○ ○○대학교 교수

정○○ ○○기술사사무소 대표 

건축구조 

김○○ ○○대학교 교수

김○○ ○○엔지니어링 대표

김○○ ○○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 

정○○ ○○엔지니어링 대표

법률 임○○ 법무법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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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사계획

(1) 기간 

Ÿ 2023.05.09. ∼ 2023.07.01. 

(2) 조사내용  

Ÿ 현장조사 : 2023.05.09, 2023.05.22., 2023.06.01. (3차례)

Ÿ 청문조사 : 2023.06.01

Ÿ 설계도서 및 기준 검토

Ÿ 실측 및 시료채취 시험결과 분석

Ÿ 구조해석 및 시뮬레이션

Ÿ 재발방지대책 마련 

(3)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3 사고현장의 일반현황

1.3.1 공사개요1)

- 공  사  명 : 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사업

- 공  사  비 : 1,600억원

- 공사  기간 : 2021.05.27. ∼ 2023.10.27

- 용      도 :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공사  규모 : 지하2층, 지상 14층 ∼ 지상 25층

- 건축  면적 : 6,958.79m2 

- 연  면  적 : 149,745.09m2 

- 건축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건축도면 설계개요 등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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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공사관계자 정보 2)

Ÿ 공사관계자

- 발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 지에스건설㈜ 공동수급체

- 설계사: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체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체

- 시공사: 지에스건설㈜ 공동수급체

Ÿ 하도급

 - 구조설계: ㈜형상엔지니어링(구조계산)

             ㈜형상이엔지건축사사무소기술사사무소(구조도면)

 - 시공: 상하건설㈜ (철콘·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3.3 현장 위치 3)

§ 현장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31  

그림 1.3.1 현장 위치도

2)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등 발췌 

3) 주소는 초기현장보고서 발췌, 위치도는 구글지도, 단지배치도와 입면도는 건축도서, 조감도는 사업 홈

페이지 (http://lhgdaa13-2.co.kr/B/sub02_01.html)에서 발췌, 사고지점 표시는 초기현장보고서 발췌

http://lhgdaa13-2.co.kr/B/sub02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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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조감도

 

       

그림 1.3.3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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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대지 종단면도

그림 1.3.5 대지 횡단면도

1.4 사고 개요

1.4.1 사고 유형

Ÿ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및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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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1.4.1 지하 1층 상부슬래브 사고 위치도 (  : 사고위치)

5)

그림 1.4.2 지하 2층 상부슬래브 사고 위치도 (  : 사고위치)

4) 준공도면 AS-103. 104 발췌

5) 준공도면 AS-103. 10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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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사고 경위

Ÿ 2023년 4월 29일 23시 25분 경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

래브 (면적 : 약 1104m2) 붕괴와 이로 인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면적 : 

약 185m2) 연쇄 붕괴 

Ÿ 사고발생 시각이 늦은 밤 시각이었던 관계로 인명피해는 없음 

그림 1.4.3 사고 부위 인근 CCTV 화면 (  : 발생시각 )

그림 1.4.4 사고 확대위치도 (  : 지하1층,   : 지하2층 )6)

6)  지하주차장 코어샘플채취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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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피해 상황

Ÿ 인적 피해 : 없음 

Ÿ 구조물 주요 파손 :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및 보 

 

그림 1.4.5 붕괴사고 현장 내부 (지하 1층)

그림 1.4.6 붕괴사고 현장 내부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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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도서 분석 

2.1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검토

2.1.1 개요

(1) 지하주차장 개요 

표 2.1.1 지하주차장 개요7)

구조형식
지하외벽으로 둘러싸인 지하구조시스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 one-way 라멘구조

용     도 지하주차장,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건물규모 지하 4층

층     고 지하주차장(4개층) +26.22/ +31.00 / +36.09 / +41.18

적용기준 건축구조기준(KDS 41 00, 국토교통부)

지하수위
부상검토 및 부재설계 : G.L-0～-1.58m

부상방지 설계 : 영구배수공법 적용

사용재료

철근
직경 D13 이하 : SD500 

직경 D16 이상 : SD600

콘크리트 보,기둥,벽체,기초,슬래브:  24MPa

지진하중

지진 구역계수(Z): 0.22 (설계유효지반가속도(S): 0.176)

지반종류 : S3 (보통암 출연깊이 20m 이하) 

반응수정계수(R): 3.0

중요도계수(IE) : 1.2

변위증폭계수(Cd) : 2.5

각 실별 활하중
실내주차장 : 6.0 kN/m2

노상주차장 : 12.0 kN/m2

슬래브 두께
지붕 : 450(300)mm, 지하층 : 150mm, 램프 : 300mm, 

외부계단 : 300mm

7) 구조도면 AS-01 지하주차장 도면목록표 및 구조설계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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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하1층 상부슬래브 확대구조평면도8)

(b) 지하2층 상부슬래브 확대구조평면도9)

그림 2.1.1 지하주차장 확대구조평면도

8) 구조계산서 p089 지하주차장 구조도 +41.18 LEVEL(무량판)

9) 구조계산서 p067 지하주차장 구조도 +36.09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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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발생구간  

Ÿ 사고발생구간 지하1층은 기둥이 가로방향(X29-1～X36열)으로 5.5m, 세

로방향(Y14～Y17열)으로 8.2m, 8.5m, 8.6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음. (그

림 2.1.2 참조)

 : 사고발생구간(지하 1층 상부)   : 사고발생구간(지하 2층 상부) 

그림 2.1.2 사고발생구간 지하 1층 상부 바닥구조10)

2.1.2 설계하중 산정의 적정성

(1) 구조계산서 설계하중

Ÿ 구조계산서 상의 설계하중은 그림 2.1.3과 같음. 

10) 구조계산서 p070 +36.09 LEVEL 확대구조평면도-3(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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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구조계산서 설계하중11)

(2) 설계도면에 따른 하중 

Ÿ 지하 2층 상부슬래브는 건축도면의 실내재료마감표를 참조하였음.

Ÿ 지하 1층 상부슬래브의 경우 건축도면에 별도의 재료마감표는 없어 건축

단면상세도에 표시된 마감재료를 참조하였으며, 구조도면에 “주차장 상부 

토피를 최대 1.2m(순수토심 1.1m) 이내로 시공”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이

를 참조하였음. (그림 2.1.4 참조) 

Ÿ 설계도면에 따른 하중은 표 2.1.2와 같음. 

(a) 실내재료마감표12)

11) 구조계산서 p006 

12) 건축도면 BA-001 실내외 재료마감표-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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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하1층 주차장 상부 토피 지침13)

(c) 지하1층 상부슬래브 단면상세14)

그림 2.1.4 설계도면의 마감상세

표 2.1.2 설계도면에 따른 하중산정표 

층 고정하중 (N/㎟) 비고

지하1층 상부슬래브

 상재흙 (t=1,100mm) 19,800 

 누름콘크리트(t=80mm)  1,840

 폴리에틸렌필름 1겹 150

 콘크리트슬래브 (t=375mm) 9.000 평균두께

 합계 (콘크리트슬래브 자중 제외) 21,790

 합계 (콘크리트슬래브 자중 포함) 30,790

지하2층 상부슬래브

 무근콘크리트 (t=140mm) 3,220

 PE필름1겹 50

 시트방수 150

 데크플레이트 160

 콘크리트슬래브 (t=190mm) 4,560 평균두께

 합계 (콘크리트슬래브 자중 제외) 3,580

 합계 (콘크리트슬래브 자중 포함) 8,140

13) 구조도면 AS-01 지하주차장 도면목록표 및 구조설계개요(발췌)

14) 건축도면 BA-132 경사로#3 평면도,단면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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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해석 시 적용하중

Ÿ 구조해석 시 적용한 하중은 그림 2.1.5와 같음. 

지하1층 상부슬래브 부분 Pressure Load로 적용

(D.L = 22.25kN/m2(자중제외), L.L = 16.00kN/m2)

     

지하2층 상부슬래브 부분 Floor Load로 적용

(D.L = 8.47kN/m2(자중포함), L.L = 6.00kN/m2)

그림 2.1.5 구조해석 시 적용하중15)

구분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해석파일 비고

지하1층 
상부슬래브

고정하중  22,250 21,790 22,250 
콘크리트슬래브 

자중제외

활하중 12,000 - 16,000

지하2층 
상부슬래브

고정하중 7,350 8,140 8,470
콘크리트슬래브 

자중포함

활하중 6,000 - 6,000

표 2.1.3 설계하중 검토

단위 : N/㎟

(4) 설계하중 산정의 적정성 분석 결과 및 요약 

Ÿ 지하 1층 상부슬래브, 지하 2층 상부슬래브에 적용된 설계하중을 구조계

산서와 설계도면, 구조해석 각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음.   

Ÿ 지하 1층 상부슬래브 고정하중의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자중을 제외한 

고정하중은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콘크리트 슬래브 자중

은 해석파일에서 적절하게 고려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Ÿ 지하 1층 상부슬래브 활하중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해석파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공된 자료와 청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

로는 해석파일에 적용된 활하중(16,000N/㎟)으로 구조설계가 수행된 것으

15) 구조해석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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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음. 

Ÿ 지하 2층 상부슬래브 고정하중의 경우 구조해석 시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고정하중 보다 큰 하중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Ÿ 지하 2층 상부슬래브 활하중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구조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1.3 구조해석의 적정성

(1) 검토구간 구조시스템 – 지하 1층  

Ÿ 검토구간 지하 1층은 기둥이 가로방향(X28-1～X36열)으로 5.5m, 세로방

향(Y14～Y17열)으로 8.2m, 8.5m, 8.6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음. Y14, 

Y15열 기둥의 경우  “-1”로, Y16, Y17열 기둥의 경우 “-2”로 기둥 부재

명이 구분되어 있으며,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기둥의 경우 기둥 부재명 끝에 

“V”를 표시하였음. (그림 2.1.6 및 표 2.1.4 참조)

 : 검토구간(지하 1층 상부)   : 검토구간(지하 2층 상부)

(a) 지하 1층 기둥위치도-116)

16) 구조계산서 p070 +36.09 LEVEL 확대구조평면도-3(발췌)



- 16 -

 : 검토구간(지하 1층 상부)   : 검토구간(지하 2층 상부)

(b) 지하 1층 기둥위치도-217)

그림 2.1.6 검토구간 지하 1층 기둥위치도

 

       X열
  Y열  

X28-1 X29-1
X30-1
(X31)1) X32 X33 X34 X35 X36

Y17 - - -2C1AV -2C1AV -2C1AV -2C1AV -2C1AV -2C1AV

Y16 -2C1AV -2C1AV -2C1AV -2C1V -2C1A -2C1AV -2C1AV -2C1AV

Y15 -2AC1V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Y14 - - -1C1A -1C1 -1C1 -1C1A -1C1A -1C1A

표 2.1.4 검토구간 지하 1층 기둥 부재명 

주기 1) : 동일한 열 위치가 구조계산서 지하주차장 구조도 +41.18 LEVEL(무량판)와 +36.09 LEVEL

에서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괄호 안이 구조도 +41.18 LEVEL 열 번호임)

Ÿ 지하 1층 상부바닥은 주열대의 경우 두께 450mm, 중간대의 경우 두께 

300mm의 단차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 구조(FS1)로 설계되었음. (그림 

2.1.7 참조)

17) 구조도면 +36.09 LEVEL 확대구조평면도-2(발췌)(구조계산서 p073 +36.09 LEVEL 확대구조평면

도-6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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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구간(지하1층상부)   : 검토구간(지하2층상부)

(a) 지하1층 상부 바닥구조평면도18)

(b) 지하1층 상부 바닥구조단면도19)

그림 2.1.7 검토구간 지하 1층 상부 바닥구조

(2) 검토구간 구조시스템 – 지하 2층  

Ÿ 검토구간 지하 2층은 기둥이 가로방향(X30-1～X36열)으로 5.5m, 세로방

향(Y14～Y15열)으로 8.2m로 배치되어 있음. (그림 2.1.8 및 표 2.1.5 참

조)

18) 구조계산서 p092 +41.18 LEVEL 확대구조평면도(무량판)-3(발췌)

19) 구조계산서 p104 지하주차장 무량판슬래브 배근 상세-1(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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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검토구간 지하 2층 기둥위치도20)

       X열
  Y열  

X29-1
X30-1
(X31)1) X32 X33 X34 X35 X36

Y17

Y16

Y15 - -2C12B -2C12B -2C12B -2C12B -2C12B -

Y14 - -2C1A -2C1 -2C1 -2C1A -2C1A -

표 2.1.5 검토구간 지하 2층 기둥 부재명 

주기 1) : 동일한 열 위치가 구조계산서 지하주차장 구조도 +41.18 LEVEL(무량판)와 +36.09 LEVEL에서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괄호 안이 +41.18 LEVEL 열 번호임)

 : 지하2층에는 없는 기둥임

Ÿ 지하 2층 상부바닥은 Y14열, Y15열 방향으로 1방향 보(2G111 : 

600x600)가 있고, Y15～Y16 8,200mm 경간은 춤이 큰 데크(Deep Deck) 

슬래브(BKDS1)로 설계되었음. (그림 2.1.9 참조)

 : 검토구간(지하 2층 상부)

그림 2.1.9 지하2층 상부 바닥구조평면도21)

20) 구조계산서 p061 +31.00 LEVEL 확대구조평면도-3(발췌)

21) 구조계산서 p073 +36.09 LEVEL 확대구조평면도-6(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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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모델 

Ÿ 검토구간 설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구조설계 시 사용한 구조해석 프

로그램인 Midas GEN과 Midas SDS를 동일하게 사용하되 별도의 구조해석 

모델링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a) 3차원 골조해석 

 : 사고발생구간(지하1층상부)

(b) 지하1층 상부 슬래브해석

그림 2.1.10 검토구간 검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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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단보강근 설계용 기둥반력 비교  

Ÿ  검증모델(Midas Gen)에서 연직하중조합(1.2DL+1.6LL)에 대한 기둥반

력(Fz, Mx, My)을 구조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여 구조계산서의 구

조해석결과와 비교, 검토하였음. (그림 2.1.11~2.1.13, 표 2.1.6, 표 2.1.7)

사고발생구간

(a) 구조계산서22) 

(b) 검증모델

그림 2.1.11 기둥 반력 비교 (축력 : 1.2DL+1.6LL)

22) 구조계산서 p402 +36.09 LEVEL Col. Reaction Force(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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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구간사고발생구간

(a) 구조계산서23) 

(b) 검증모델

그림 2.1.12 기둥 반력 비교 (모멘트-X : 1.2DL+1.6LL)

23) 구조계산서 p403 +36.09 LEVEL Col. Moment-X(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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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구간

(a) 구조계산서24) 

(b) 검증모델

그림 2.1.13 기둥 반력 비교 (모멘트-Y : 1.2DL+1.6LL)

24) 구조계산서 p404 +36.09 LEVEL Col. Moment-Y(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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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열
Y열  

X28-1 X29-1 X31 X32 X33 X34 X35 X36

Y17

부재명

- -

-2C1AV-2C1AV-2C1AV-2C1AV-2C1AV-2C1AV

축력(kN) 3435 3448 3404 3402 3232 3838

모멘트-X(kN.m) -23 -23 -14 -4 -3 -1

모멘트-Y(kN.m) -1 0 -3 3 -11 40

Y16

부재명 -2C1AV -2C1AV-2C1AV -2C1V -2C1A -2C1AV-2C1AV-2C1AV

축력(kN) 3280 3337 3360 3346 3346 3383 3213 3862

모멘트-X(kN.m) -11 4 12 10 9 7 8 13

모멘트-Y(kN.m) 0 1 -2 0 -1 1 -10 41

Y15

부재명 -2AC1V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축력(kN) 3650

모멘트-X(kN.m) -9

모멘트-Y(kN.m) 13

Y14

부재명

- -

-1C1A -1C1 -1C1 -1C1A -1C1A -1C1A

축력(kN)

모멘트-X(kN.m)

모멘트-Y(kN.m)

표 2.1.6 구조계산서 기둥 반력 (1.2DL+1.6LL) 

    : 구조계산서에 반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기둥

          X열
Y열  

X28-1 X29-1 X31 X32 X33 X34 X35 X36

Y17

부재명

- -

-2C1AV-2C1AV-2C1AV-2C1AV-2C1AV-2C1AV

축력(kN) 3073 3090 3054 3054 2903 3447

모멘트-X(kN.m) 13 12 18 26 26 27

모멘트-Y(kN.m) -5 -5 -7 -2 -15 32

Y16

부재명 -2C1AV -2C1AV-2C1AV -2C1V -2C1A -2C1AV-2C1AV-2C1AV

축력(kN) 2954 3002 3024 3011 3011 3046 2889 3473

모멘트-X(kN.m) 22 34 41 40 39 37 37 42

모멘트-Y(kN.m) -5 -3 -6 -5 -5 -3 -14 33

Y15

부재명 -2AC1V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축력(kN) 3250 3662 3861 3680 3725 3737 3611 4257

모멘트-X(kN.m) 25 157 196 21 14 13 17 182

모멘트-Y(kN.m) 2 7 -15 -6 -11 -10 -15 3

3Y14

부재명

- -

-1C1A -1C1 -1C1 -1C1A -1C1A -1C1A

축력(kN) 3651 3240 3312 3317 3241 3130

모멘트-X(kN.m) -121 43 49 48 45 -47

모멘트-Y(kN.m) -25 -4 -11 -9 -15 -15

표 2.1.7 검증모델 기둥 반력 (1.2DL+1.6LL) 

(5) 휨설계용 휨모멘트 비교  

Ÿ 검증모델(Midas SDS)에서 연직하중조합(1.2DL+1.6LL)에 대한 주열대 

및 중간대의 방향별(Mxx, Myy) 단부 모멘트와 중앙부 모멘트를 구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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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여 구조계산서의 구조해석결과와 비교 및 검토

하였음. (그림 2.1.14~2.1.17, 표 2.1.8~2.1.11)

(a) 구조계산서25) 

(b) 검증모델

그림 2.1.14 휨모멘트 비교 (Moment-Myy : 1.2DL+1.6LL)

25) 구조계산서 p252 +41.18 LEVEL Moment-Myy(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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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계산서26) 

(b) 검증모델

그림 2.1.15 휨모멘트 비교 (Moment-Myy : 1.2DL+1.6LL)

26) 구조계산서 p253 +41.18 LEVEL Moment-Myy(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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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계산서27) 

(b) 검증모델

그림 2.1.16 휨모멘트 비교 (Moment-Mxx : 1.2DL+1.6LL)

27) 구조계산서 p257 +41.18 LEVEL Moment-Mxx(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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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계산서28) 

(b) 검증모델

그림 2.1.17 휨모멘트 비교 (Moment-Mxx : 1.2DL+1.6LL)

28) 구조계산서 p258 +41.18 LEVEL Moment-Mxx(발췌)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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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열
  Y열  

X30-1 X32 X33 X34

Y17

단부 - - - - - - -

중앙부 249.8 89.4 249.9 89.4 250.4 89.6 251.1

단부 484.9 107.4 485.3 107.4 485.3 108.9 488.6

Y16

단부 - - - - - - -

중앙부 237.1 85.0 237.9 85.0 238.2 85.1 238.8

단부 495.1 109.0 487.9 108.3 489.3 109.4 491.0

Y15

표 2.1.8 구조계산서 휨모멘트 Myy (1.2DL+1.6LL, unit : kN·m) 

     X열
  Y열  

X30-1 X32 X33 X34

Y17

단부 - - - - - - -

중앙부 282.9 99.6 278.4 99.8 278.8 100.2 280.0

단부 540.8 119.7 541.0 119.8 541.0 121.0 545.0

Y16

단부 - - - - - - -

중앙부 269.4 94.9 265.2 95.0 265.4 95.0 266.0

단부 553.3 121.3 544.3 121.0 545.8 122.1 547.0

Y15

표 2.1.9 검증모델 휨모멘트 Myy (1.2DL+1.6LL, unit : kN·m) 

   X열
Y열  

X30-1 단부 중앙부 단부 X32 단부 중앙부 단부 X33 단부 중앙부 단부 X34

Y16 255.3 46.3 255.1 255.2 46.8 254.6 254.2 46.3 258.2

107.0 - 107.0 107 - 107 107 - 108.8

Y15 254.7 45.2 250.8 251.3 46.6 252.5 251.9 46.6 253.9

표 2.1.10 구조계산서 휨모멘트 Mxx (1.2DL+1.6LL, unit : kN·m) 

   X열
Y열  

X30-1 단부 중앙부 단부 X32 단부 중앙부 단부 X33 단부 중앙부 단부 X34

Y16 289.5 52.4 284.5 284.5 52.9 284.0 283.8 52.5 288.0

119.0 - 119.0 119.0 - 119.0 121.0 - 121.0

Y15 289.3 53.2 284.7 285.3 53.5 286.5 285.8 53.0 288.3

표 2.1.11 검증모델 휨모멘트 Mxx (1.2DL+1.6LL, unit : kN·m) 

(6) 구조해석의 적정성 분석 결과 및 요약 

Ÿ 검토구간의 구조계산서 상에 제시된 지하 1층 기둥 반력과 검증모델을 

통해 산정한 기둥 반력을 비교한 결과, 구조계산서의 기둥반력이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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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음.

Ÿ 검토구간의 구조계산서 상에 제시된 지하 1층 상부슬래브의 휨모멘트와 

검증모델을 통해 산정한 휨모멘트를 비교한 결과 구조계산서의 휨모멘트가 

검증모델 해석 결과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1.4 주요 구조부재 설계의 적정성

주요 구조부재 설계의 적정성 검토구간은 2.1.3절과 동일한 구간이며 슬래브

이방향 뚫림전단 및 휨, 데크슬래브, 보, 기둥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1) 지하1층 상부슬래브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 

Ÿ 구조계산서 상 검토구간 지하1층 상부 슬래브에 대한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는 “-2C1A”, “-2C1”, “-2AC1” 기둥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1C12B”, “-1C1”, “-1C1A” 기둥에 대한 뚫림전단 검토 내용은 구조계

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Ÿ 구조설계 시 지하1층 상부 슬래브 뚫림전단 검토용 응력은 3차원 해석모

델의 기둥반력 결과를 적용하였음. (그림 2.1.11~그림 2.1.13, 및 표 2.1.6 

참조)

Ÿ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 결과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기둥의 경우 기둥 부재

명 끝에 “V”를 표시하였음. 

Ÿ 구조계산서에 뚫림전단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1C12B”, 

“-1C1” 및 “-1C1A” 기둥과 X33/Y16 “-2C1A” 기둥은 “V” 표시가 되지 

않아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2.1.12 참조)

       X열
   Y열  

X28-1 X29-1 X31 X32 X33 X34 X35 X36

Y17 - - -2C1AV -2C1AV -2C1AV -2C1AV -2C1AV -2C1AV

Y16 -2C1AV -2C1AV -2C1AV -2C1V -2C1A -2C1AV -2C1AV -2C1AV

Y15 -2AC1V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1C12B

Y14 - - -1C1A -1C1 -1C1 -1C1A -1C1A -1C1A

표 2.1.12 구조계산서 상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기둥 (  표시 기둥)

Ÿ 구조계산서의 “-2C1AV”, “-2C1V”, “-2AC1V” 기둥에 대한 뚫림전단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1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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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 지하1층 상부슬래브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 (구조계산서 요약)29)

기둥명
기둥
크기
(mm)

슬래브
두께
(mm)

설계하중
ΦVc
(kN)

Vu
판정

ΦVc>Vu

전단보강근

Pu
(kN)

Mux
(kN.m)

Muy
(kN.m)

단변 장변
보강
구간
(mm)

ΦVc’
(kN)

-2C1AV
400
x

800
450 4,643 -7 -41 1,5174,572

전단
보강
필요

4-D13
@100

8-D13
@100

1,700 4,715

-2C1V
400
x

800
450 3,346 10 0 1,5173,361

전단
보강
필요

4-D13
@100

8-D13
@100

1,100 3,384

-2AC1V
400
x

800
450 3,942 -3 -31 1,6523,194

전단
보강
필요

4-D13
@100

8-D13
@100

1,400 4,050

Ÿ 구조계산서의 전단보강근 배근 상세는 다음과 같음. 

 

그림 2.1.18 구조계산서 전단보강근 상세 30)

Ÿ 구조계산서의 계산근거에 따른 전단보강근과 구조계산서의 전단보강근 

배근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2.1.14와 같음. 

Ÿ 비교 결과 각각의 배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2C1AV의 구조

29) 구조계산서 p407～p414 KCI 2012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 참조 

30) 구조계산서 p107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전단보강근 일람표 (무량판) - +41.18 LEVEL(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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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계산 시 단변방향 4-D13@100, 장변방향 8-D13@100으로 계산되

었는데 배근상세는 단변 및 장변방향 전단보강근은 10-D13@100으로 적

용되었음. -2C1A, -2C1V 및 -2AC1V 전단보강근 보강구간도 계산식과 

배근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1.14 지하1층 상부슬래브 이방향 뚫림전단 배근 검토 

     

기둥명
기둥
크기
(mm)

슬래브
두께
(mm)

전단보강근
(구조계산서 계산식)

전단보강근
(구조계산서 배근도)

단변 장변
보강구간

(mm)
총수량
(개)

단변 장변
보강구간

(mm)
총수량
(개)

-2C1AV
400
x

800
450

4-
D13

@100

8-
D13

@100
1,700 384

10-
D13

@100

10-
D13

@100
1,500 560

-2C1V
400
x

800
450

4-
D13

@100

8-
D13

@100
1,100 240

4-
D13

@100

8-
D13

@100
1,000 216

-2AC1V
400
x

800
450

4-
D13

@100

8-
D13

@100
1,400 312

7-
D13

@100

8-
D13

@100
1,250 344

Ÿ 구조계산서의 계산근거에 따른 전단보강근과 구조계산서의 전단보강근 

배근도가 상이하므로 구조계산서의 전단보강근 배근도를 기준으로 뚫림전

단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전단보강근이 배근되어있는 “-2C1AV”, 

“-2C1V”, “-2AC1V” 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전단보강근이 배근

되어 있지 않은  “-1C12B”, “-1C1”  및 “-1C1A” 기둥과 X33/Y16 

“-2C1A” 기둥은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1.15 지하1층 상부슬래브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 (적정성 확인 결과)

기둥명
기둥
크기
(mm)

슬래브
두께
(mm)

설계하중
ΦVc
(kN)

Vu
판정
ΦVc
>Vu

전단보강근

판정Pu
(kN)

Mux
(kN.m)

Muy
(kN.m)

단변 장변
보강
구간
(mm)

ΦVc’
(kN)

-2C1AV
400
x

800
450 3,473 42.0 33.0 1,652 3,421

전단
보강
필요

10-
D13

@100

10-
D13

@100
1,700 4,956 적합

-2C1V
400
x

800
450 3,011 40.0 -5.0 1,652 2,955

전단
보강
필요

4-
D13

@100

8-
D13

@100
1,100 3,754 적합

-2AC1V
400
x

800
450 3,250 25.0 2.0 1,652 3,194

전단
보강
필요

7-
D13

@100

8-
D13

@100
1,250 4,356 적합

-1C12B
400
x

800
450 4,257 181 4.0 1,652 4,201

전단
보강
필요

- - - - 부적합

-1C1A
400
x

800
450 3,651 -121 -25 1,652 3,601

전단
보강
필요

- - - - 부적합

-1C1
400
x

800
450 3,312 49.0 -11.0 1,652 3,262

전단
보강
필요

- - -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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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1층 상부슬래브 휨설계 검토

Ÿ 구조계산서에 지하1층 상부 슬래브에 대한 설계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Ÿ 휨내력 검토 결과에 따른 휨배근 상세는 그림 2.1.19와 같음. 

 

그림 2.1.19 구조계산서 휨배근 상세31) 

Ÿ 검증모델을 통해 산정한 부재력으로 해당구간 FS1 슬래브에 대한 휨설계 

검토 결과는 표 2.1.16과 같음.  

31) 구조계산서 p102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람표 1(무량판)(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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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슬래브 휨 내력 검토 위치 

  

 검토 위치 부호

Mu φMn

Mu / φMn 비고

kN-m/m kN-m/m

① - 553.3 514.2 1.076 Say O.K

② + 269.4 287.6 0.937 적합

③ - 540.8 514.2 1.052 Say O.K

④ - 289.3 348.3 0.831 적합

⑤ + 53.2 164.1 0.324 적합

⑥ - 284.7 348.3 0.817 적합

표 2.1.16 슬래브 휨 내력 검토 (지하1층 상부슬래브)

(3) 지하2층 상부 데크슬래브 설계 검토 

Ÿ 지하2층 상부 데크슬래브(BIDS1)에 대한 배근상세는 그림 2.1.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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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구조계산서 데크슬래브 상세32) 

Ÿ 검토구간 지하2층 상부 데크슬래브(BIDS1)에 대한 구조계산서 내 배근과 

설계도서 배근 비교검토 결과는 표 2.1.17과 같음.

표 2.1.17 지하2층 상부 데크슬래브 배근 검토

부재명
슬래브
두께

(mm)1)

설계
경간
(mm)

배근
(구조계산서 배근도)

배근
(설계도서 배근도)

비고

주근
단부

보강근
중앙부
보강근

배력근 주근
단부

보강근
중앙부
보강근

배력근

BIDS1 310 7,800
D10

@450
2-D16
@450

1-D16
@450

D10
@300

D10
@450

2-D16
@450

1-D16
@450

D10
@300

일치

 1) 슬래브두께는 상부 콘크리트와 하부 리브 콘크리트를 포함한 두께

Ÿ 지하2층 상부 데크슬래브(BIDS1)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는 

표 2.1.18과 같음.

표 2.1.18 지하2층 상부 데크슬래브 검토 (구조계산서 요약)33)

부재명
슬래브
두께

(mm)1)

설계
경간
(mm)

설계하중
모멘트 (kN.m/m)

전단력 (kN/m)

판정
 중앙부 단부

D.L L.L ΦMn Mu ΦMn Mu ΦVn Vu

BIDS1 310 7,800 8.47 6.00 35.6 33.8 50.7 46.2 53.6 32.3 적합

1) 슬래브두께는 상부 콘크리트와 하부 리브콘크리트를 포함한 두께

32) 구조도면 AS-165 INFINI DECK 표준상세도 참조 

33) 데크슬래브 구조계산서 p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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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설계 검토 

Ÿ 구조계산서의 보(2G111)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19와 

같음.

표 2.1.19 지하 2층 상부 일방향 보 검토 (구조계산서 요약)34)

부재명
부재
크기
(mm)

모멘트 (kN.m) 전단력 (kN)

단부(I) 중앙부 단부(J) 단부 중앙부

ΦMn Mu ΦMn Mu ΦMn Mu ΦVn Vu ΦVn Vu

2G111
600
x

600
813.9 748.2 492.3 453.0 829.7 787.7 735.4 647.5 330.1 326.4

Ÿ 구조계산서 상의 보(2G111) 배근도는 그림 2.1.22와 같음. 

 

그림 2.1.22 보 배근 상세35) 

Ÿ 구조계산서의 계산 근거에 따른 배근과 구조계산서의 보 배근도를 비교

한 결과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음. (표 2.1.20 참조)

Ÿ 2G111의 구조계산서 배근도에서의 단부상부근은 14-D19이나, 구조계산

서 계산 시에는 13-D19으로 적용되었음.

표 2.1.20 지하2층 상부 일방향 보 배근 검토 

부재명
부재
크기
(mm)

배근
(구조계산서 계산식)

전단보강근
(구조계산서 배근도)

판정
단부

상부근
중앙부
하부근

단부
상부근

단부
전단철근

단부
상부근

중앙부
하부근

단부
상부근

단부
전단철근

2G111
600
x

600

13-
D19

7-
D19

14-
D19

2-D10
@50

14-
D19

7-
D19

14-
D19

4-D10
@100

34) 구조계산서 p512 참조

35) 구조계산서 p140 지하주차장 보 일람표–2(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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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검토구간 보에 대한 구조계산서 계산식과 구조계산서 배근도 배근이 상

이하므로 검증모델을 통해 설계 적정성을 확인하였음. 설계 적정성 확인 시 

배근은 구조계산서 배근도의 배근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음. (표 2.1.21 참조)

표 2.1.21 지하2층 상부 일방향 보 검토

부재명
부재
크기
(mm)

모멘트 (kN.m) 전단력 (kN)

판정
단부(I) 중앙부 단부(J) 단부 중앙부

ΦMn Mu ΦMn Mu ΦMn Mu ΦVn Vu ΦVn Vu

2G111
600
x

600
853.4 675.4 502.9 416.0 853.4 726.5 744.0 627.3 340.6 317.3 적합

(5) 기둥 설계 검토 

Ÿ 구조계산서의 기둥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22와 같음.

 

표 2.1.22 지하1층 기둥 검토 (구조계산서 요약)36)

부재명
부재
크기
(mm)

축력 (kN)
모멘트 (kN.m) 전단력 (kN)

X Y X Y

ΦPn Pu ΦMn Mu ΦMn Mu ΦVn Vu ΦVn Vu

-2C1A(V)
400
x

800
5728 5634 13.03 3.441 81.72 21.55 380.1 51.56 481.4 180.1

-2C1(V)
400
x

800
5961 5683 27.51 0.520 84.90 1.573 413.7 108.9 501.3 200.9

-2AC1A
500
x

800
6810 6611 35.09 7.576 117.8 25.80 613.3 25.53 649.4 65.06

-1C12B
400
x

800
4795 4650 8.338 4.211 42.52 21.56 398.7 55.51 473.9 171.5

-1C1A
400
x

800
4216 3962 21.44 19.72 172.7 166.0 386.1 81.75 476.0 167.3

Ÿ 기둥에 대한 구조계산서 상의 기둥 배근도는 그림 2.1.23과 같음.

36) 구조계산서 p667～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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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구조계산서 기둥 배근 상세37) 

Ÿ 구조계산서의 계산 근거에 따른 배근과 구조계산서의 기둥 배근도를 비

교해 본 결과 일부 기둥 배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1.23  

참조)

Ÿ -2AC1A 기둥 후프근이 구조계산서 계산시 300mm으로 산정되었으나 구

조계산서 배근도는 단변, 장변 후프근은 간격이 125mm으로 적용되었음. 

표 2.1.23 지하1층 기둥 배근 검토 (구조계산서 요약)38)

부재명
부재크기

(mm)

배근
(구조계산서 계산식)

배근
(구조계산서 배근도)

판정
주근 

후프근
주근 

후프근

단변 장변 단변 장변

-2C1A(V) 400x800 20-D22
5-D10
@300

3-D10
@300

20-D22
5-D10
@300

3-D10
@300

일치

-2C1(V) 400x800 22-D22
5-D10
@300

3-D10
@300

22-D22
5-D10
@300

3-D10
@300

일치

-2AC1A 500x800 22-D22
5-D10
@300

3-D10
@300

22-D22
5-D10
@125

3-D10
@125

-

-1C12B 400x800 12-D22
4-D10
@300

3-D10
@300

12-D22
4-D10
@300

3-D10
@300

일치

-1C1A 400x800 10-D22
4-D10
@300

3-D10
@300

10-D22
4-D10
@300

2-D10
@300

-

Ÿ 검토구간 기둥에 대한 구조계산서 계산식 배근과 구조계산서 배근도의 

배근이 상이하므로 검증모델을 통해 설계 적정성을 확인하였음. 설계 적정

성 확인 시 배근은 구조계산서 배근도의 배근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음. 

(표 1.2.24 참조)

37) 구조계산서 p149～151 지하주차장 기둥 일람표(발췌)

38) 구조계산서 p684, p687, p689, p697, p707  RC Column Check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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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4 지하1층 기둥 검토 

부재명
부재
크기
(mm)

축력 (kN)
모멘트 (kN.m) 전단력 (kN)

판정
X Y X Y

ΦPn Pu ΦMn Mu ΦMn Mu ΦVn Vu ΦVn Vu

-2AC1A
500
x

800
6810 6114 409.4 54.87 33.55 4.497 859.5 53.85 893.7 70.89 적합

-1C1A
400
x

800
4561 3933 2.214 1.201 148.9 80.72 322.0 61.03 383.2 117.3 적합

(6) 주요 구조부재 설계의 적정성 분석 결과 및 요약 

Ÿ 검토 구간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에 대한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 결과, 전

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으면 슬래브의 이방향 뚫림전단 내력이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되었음. (표 2.1.15 참조)

Ÿ 구조계산서에 슬래브 휨 설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모델을 통해 산

정한 부재력을 통해 휨설계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의 응력비

(Mu/φMn)가 1.0을 약간 초과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조계산서

의 설계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16 참조)

Ÿ 구조계산서 상에 제시된 지하 2층 상부 데크슬래브 설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조계산서의 설계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18 참조)

Ÿ 지하 2층 상부 일방향 보(2G111)에 대하여 검증모델의 부재력을 통하여 

설계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구조계산서의 설계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표 2.1.21 참조)

Ÿ 검토구간 기둥에 대하여 설계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표 1.2.24 참조)

2.1.5 설계도면 검토

(1) 부재 표기 방식

Ÿ 동일 레벨 구조도면에 기둥부재 층 표기가 혼재되어 있음.

Ÿ EL +36.09 LEVEL 구조도면에서 Y13-1～Y15-1열은 지하1층 “-1”,  

Y15-1～Y18은 지하2층 “-2”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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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 기둥 표기방식 경계39)

(2) 구조일반사항
40)

Ÿ 무량판슬래브 관련 상세 내용은 없음. 

(3) 무량판슬래브 배근도 

Ÿ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일치함. 

(4) 데크슬래브 배근도

Ÿ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데브슬래브 부재명이 상이함 (BIDS1, BKDS1).

   (a) 구조도면     (b) 구조계산서

그림 2.1.25 지하2층 바닥구조평면도41) 

39) 설계도면 지하주차장 종,횡 단면도-2(발췌)

40) 구조도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 AS 01～08

41) 구조도면 지하주차장 +36.09 LEVEL 확대구조평면도-2(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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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단보강근 상세

Ÿ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일치함.

(a) 구조도면 (b) 구조계산서

그림 2.1.26 전단보강근 상세도-142) 

(a) 구조도면 (b) 구조계산서

그림 2.1.27 전단보강근 상세도-2

(a) 구조도면 (b) 구조계산서

그림 2.1.28 단차슬래브 하부근 상세43) 

42) 구조도면 지하주차장 무량판슬래브 일람표(발췌)

43) 구조도면 지하주차장 무량판슬래브 단차 하부근 상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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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 기둥 배근상세

Ÿ 중간모멘트골조의 보, 기둥 배근상세 내용 확인함. 

그림 2.1.29 중간모멘트골조 상세도44) 

44) 구조도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 AS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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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둥 배근일람 검토

Ÿ 지하 2층 –2AC1 기둥의 배근이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상이함.

그림 2.1.30 검토 기둥 위치도45) 

주근 : 12-4-D22

(a) 구조도면
주근 : 20-4-D22

(b) 구조계산서

그림 2.1.31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기둥 배근 비교46) 

45) 구조도면 지하주차장 +41.18 LEVEL 확대구조평면도-2(발췌)

46) 구조도면 지하주차장 기둥 일람표-3(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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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배근상세도 검토

(1) 슬래브 배근상세

Ÿ 가로방향 하부근의 배근이 구조도면과 배근상세도가 일치함. 

(그림 2.1.32, 표 2.1.25 참조)

그림 2.1.32 가로방향 하부근 배근상세도47) 

표 2.1.25 가로방향 하부근 배근 검토 (구조도면 요약)

부재명
슬래브
두께
(mm)

위치

배근
(배근상세도 배근도)

배근
(구조도면 배근도) 비고

하부근 하부근

FS1

300～450 주열대 28-SHD13@150 D13@150 일치

300～450 중간대 19-SHD13@300 D13@300 일치

47) 배근상세도 202,203동 주변 주차장 지하1층 무량판슬래브 철근배근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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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로방향 하부보강근의 배근이 구조도면과 배근상세도가 일치함.

(그림 2.1.33, 표 2.1.26 참조)

그림 2.1.33 가로방향 하부보강근 배근상세도48) 

표 2.1.26 가로방향 하부보강근 배근 검토

부재명
슬래브
두께
(mm)

위치

배근
(배근상세도 배근도)

배근
(구조도면 배근도) 비고

하부근 하부근

FS1 300～450 주열대 17-SHD13@300 D13@300 일치

48) 배근상세도 202,203동 주변 주차장 지하1층 무량판슬래브 철근배근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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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방향 하부근의 배근이 구조도면과 배근상세도가 일치함.

(그림 2.1.34, 표 2.1.27 참조)

그림 2.1.34 세로방향 하부근 배근상세도49) 

표 2.1.27 세로방향 하부근 배근 검토 (구조도면 요약)

부재명
슬래브
두께
(mm)

위치

배근
(배근상세도 배근도)

배근
(구조도면 배근도) 비고

하부근 하부근

FS1

300～450 주열대
10-SHD13@300x2
10-UHD16@300

D13+D13+D16@100 일치

300～450 중간대 11-SHD13@300 D13@300 일치

`

49) 배근상세도 202,203동 주변 주차장 지하1층 무량판슬래브 철근배근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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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세로방향 하부보강근의 배근이 구조도면과 배근상세도가 일치함.

(그림 2.1.35, 표 2.1.28 참조)

그림 2.1.35 세로방향 하부보강근 배근상세도50) 

표 2.1.28 세로방향 하부보강근 배근 검토

부재명
슬래브
두께
(mm)

위치

배근
(배근상세도 배근도)

배근
(구조도면 배근도) 비고

하부근 하부근

FS1 300～450 주열대 11-UHD16@300 D16@300 일치

50) 배근상세도 202,203동 주변 주차장 지하1층 무량판슬래브 철근배근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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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배근상세도 검토 결과 철근이 동일한 위치에 이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2.1.36 참조)

 : 철근이음위치

그림 2.1.36 세로방향 철근이음 위치도51) 

(2) 전단보강근 배근상세

Ÿ 배근상세도에 전단보강근 관련 상세 내용은 없음.  

2.2 공사관련기준 등 검토

2.2.1 관련 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Ÿ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53호]

51) 배근상세도 202,203동 주변 주차장 지하1층 무량판슬래브 철근배근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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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 건설산업기본법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건축법

Ÿ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Ÿ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Ÿ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Ÿ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2.2 관련 공사기준

 (1) 국가건설기준(KDS, KCS)

Ÿ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Ÿ KDS 14 20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Ÿ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Ÿ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Ÿ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Ÿ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Ÿ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Ÿ KCS 14 20 11 철근공사

Ÿ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Ÿ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Ÿ KC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Ÿ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2) LH 기준(LHCS) 

Ÿ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Ÿ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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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LHCS 11 20 21 식생지반 조성

Ÿ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Ÿ LHCS 14 20 11 05 철근 전문

Ÿ LHCS 34 30 11 인공식재기반조성

Ÿ LH 설계지침(구조)

Ÿ LH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Ÿ LH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기준 

Ÿ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Ÿ 건설사업관리절차서

Ÿ 건설사업관리검측업무지침

Ÿ 중점품질관리계획

Ÿ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2.2.3 관련 공사기준 및 시행 현황

 (1) 콘크리트 타설관리(2022.7.6.)

Ÿ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그림 2.2.1)에 2022년 7월 6일 가야 및 정

서진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202동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에 콘크리트 타

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림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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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2년 7월 7일에 수직부재 거푸집을 탈형하기 위해 압축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에는 기록이 없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1)은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표 2.2.1 수직부재 거푸집 탈형용 압축강도 시험값

가야 정서진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5N/㎟ 9.3N/㎟ 5N/㎟ 9.1N/㎟

 

Ÿ 2022년 7월 13일에 7일 압축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그림 2.2.2)에는 기록이 없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2)

은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그림 2.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표 2.2.2 7일 압축강도 시험값

가야 정서진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17.7N/㎟ 20.9N/㎟ 17.7N/㎟ 20.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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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2년 7월 20일에 수평부재 압축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3)은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표 2.2.3 수평부재 거푸집 탈형용 압축강도 시험값

가야 정서진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24N/㎟ 26.1N/㎟ 24N/㎟ 26N/㎟

 

Ÿ 2022년 8월 3일에 28일 압축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그림 2.2.3)에는 기록이 없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4)은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그림 2.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표 2.2.4 28일 압축강도 시험값

가야 정서진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24N/㎟ 32.4N/㎟ 24N/㎟ 3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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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2년 7월 6일 콘크리트 타설 후 이용차량을 보면 레미콘차량, 펌프카, 

굴착기, 지게차가 운행하였으나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에는 철근 등 자재

만 일부 야적하여 관리된 상태로 초과된 상부하중은 없음.

 

그림 2.2.4 콘크리트 타설 후 이용차량 현황

 (2) 콘크리트 타설관리(2022.7.28.)

Ÿ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그림 2.2.5)에 2022년 7월 28일 삼덕 및 

KYPC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202동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림 2.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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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2년 7월 29일에 수직부재 거푸집을 탈형하기 위해 압축강도 테스트

를 실시하였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5)은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표 2.2.5 수직부재 거푸집 탈형용 압축강도 시험값

삼덕 KYPC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5N/㎟ 8.6N/㎟ 5N/㎟ 8N/㎟

 

Ÿ 2022년 8월 13일에 4일 압축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가 누락되었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6)은 기준을 상

회하여 적정함.

표 2.2.6 7일 압축강도 시험값

삼덕 KYPC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17.7N/㎟ 21.3N/㎟ 17.7N/㎟ 21N/㎟

 

Ÿ 2022년 8월 11일에 수평부재 압축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7)은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표 2.2.7 수평부재 거푸집 탈형용 압축강도 시험값

삼덕 KYPC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24N/㎟ 25.5N/㎟ 24N/㎟ 26.1N/㎟

Ÿ 2022년 8월 25일에 28일 압축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그림 2.2.6)에 기록되어 있으며, 압축강도 시험값(표 

2.2.8)은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표 2.2.8 28일 압축강도 시험값

삼덕 KYPC

기준 시험값 기준 시험값

24N/㎟ 31.3N/㎟ 24N/㎟ 31.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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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Ÿ 2022년 7월 28일 콘크리트 타설 후 이용차량을 보면 레미콘차량, 펌프

카, 굴착기, 지게차가 운행하였으나 2022년 7월 6일 타설한 지하주차장 상

부 슬래브에는 1톤 공사차량과 철근 등 자재 일부 야적하여 관리된 상태로 

초과된 상부하중은 없음.

 

그림 2.2.7 콘크리트 타설 후 이용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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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동바리 해체관리(2022.7.6./ 7.28.)

Ÿ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52)에서는 콘크리

트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는 그림 2.2.8과 같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에 맞게 강도 확인 후 거푸집널을 해체함.

 

그림 2.2.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2

Ÿ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53) 3.4.1 일반사항에 의하면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

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

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LH

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54) 2.4 철근콘크리트의 2.4.1 RC조인 경

우 주요검사항목에 의하면 거푸집 제거 후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를 확

인하게 되어 있음.

 

그림 2.2.9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5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2(발췌)

5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0(발췌)

54)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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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사일지 및 출력일보55)에 의하면 2022년 7월 6일 

타설한 지하층 상부 슬래브는 2022년 8월 8일에 거푸집동바리 해체를 실

시하였으며, 2022년 7월 28일 타설한 지하층 상부 슬래브는 2022년 8월 

30일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함.

2022년 8월 8일 공사일지 2022년 8월 8일 출력일보

2022년 8월 30일 공사일지 2022년 8월 30일 출력일보

 그림 2.2.10 공사일지 및 출력일보

55)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사일지 및 출력일보(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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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8일 압축강도 확인 후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KCS 14 20 10 일반콘

크리트 3.4.1 일반사항 및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2.4 철근

콘크리트의 2.4.1 RC조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를 적절히 하였으며, 2022년 

8월 16일 주간공정회의56)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에 동바리 관리를 

지시함.

 

그림 2.2.11 회의록

(4) 동바리 설치 및 관리

Ÿ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의 3.3.2에 의하

면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재하의 경우는,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

하 될 경우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

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

바리를 재설치 하여야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콘크리트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4차]57)에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에 공사차량 통행에 

대해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였으나 상부 토사가 없

는 상태에서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조건만 동바리 설치 계획을 검토함.

Ÿ 토목 및 조경용 토사가 적재된 상태에서 공사 차량이 운행되는 조건의 

동바리 재설치 여부는 검토되지 않음.

56)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회의록(발췌)

57)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지하주차장 지붕층 구조검토(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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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지하주차장 지붕층 구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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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동바리 설치위치는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지하주차장 지붕층 구조검

토”에서 제시한 위치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되었음.

 

동바리 설치 위치 도면

202동 주변 동바리 설치 현황 203동 주변 동바리 설치 현황

그림 2.2.13 동바리 설치계획 도면 및 설치 현황

Ÿ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58)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회의 시 

작성한 회의록에도 동바리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동바리는 적절하

게 관리되었다고 판단되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2 거푸집 및 

58)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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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의 3.3.1에 의하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

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으며,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

으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에 승인한 기록은 없음.

 

그림 2.2.14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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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LH 설계지침(구조)59) 9. 공사 중 슬래브 동바리 설치기준에 의하면 “구

조설계 시 적용된 토피하중과 활하중(12kN/m2) 및 DB24 차량하중(일시적)

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안전하여 동바리 추가가 필요하다.(단기하중 검토 

첨부). 또한 일시적 차량하중에 충격 계수(1.3)를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불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바리 추가가 필요하다.(장기하중 검토)”고 규정

되어 있으며, 동바리 존치기간을 “지하주차장 동바리 제거일(차량통로 활용

일)부터 지붕 타설의 완료 시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공사는 LH 

설계지침(구조)에 의하여 지붕 타설 완료 후 동바리를 제거하였음.

 

그림 2.2.15 LH 설계지침(구조)

Ÿ 2023년 2월 6일 및 2023년 3월 10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그림 

2.2.16)에 의하면 202동 및 203동 지붕층 타설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

음. 

Ÿ 시공사는 LH 설계지침(구조) 9. 공사 중 슬래브 동바리 설치기준에 의거

하여 동바리를 제거하고 2023년 4월 10일부터 2블럭 지하주차장 상부 슬

래브에 뿜칠을 실시함.

59) LH 설계지침(구조)(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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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Ÿ 설계사 사고원인분석 보고서60)에 의하면 시공사는 LH 설계지침(구조) 9. 

공사 중 슬래브 동바리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동바리를 해체하였음. 

 

그림 2.2.17 붕괴 직후 동바리 해체 구간 현황61) 

60),61) 설계사에서 제출한 사고원인분석 보고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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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공사62) 

Ÿ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방수공사 및 누름콘크리트, 토목공사 및 조경공

사를 위한 마감 단면도는 그림 2.2.18과 같음.

    

그림 2.2.18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마감 단면도

Ÿ 토목 및 조경공사 작업 현황63)은 토목용 토사를 24톤 덤프트럭으로 반입

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조경공사의 EPS블럭을 설치

하기 위해 토목용 토사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후 EPS를 설치하지 

않는 공간에 적재하고, EPS블럭 설치한 후에 다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였으

며, 토목 및 조경공사 현황은 그림 2.2.19와 같음.

그림 2.2.19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조경공사 현황

Ÿ 토목공사 시 각종 장비 하중을 반영한 구조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에는 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뿜칠 공사를 진행

하고 있어 조경공사 시 EPS블럭 설치 전 토사의 과하중 가능성이 있음.

62) 시공사 제공자료(발췌)

63) 시공사 제출자료 및 동영상(2023.4.29.)(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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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공순서상 하중 변화 과정을 보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에 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토목공사의 토사적재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 및 조경공사

의 EPS블럭을 설치한 후 2023년 4월 29일의 10.3mm의 강우가 하중 증가

를 키웠다고 판단되며 하중 변화과정은 그림 2.2.20과 같음.

그림 2.2.20 하중 변화 과정

(6)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및 KCS 14 20 11 철근공사64) 준수 

여부

Ÿ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의 3.2 철근공사에 의하면 “설계

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Ÿ KCS 14 20 01 철근공사의 1.4 철근공사 일반에 의하면 “설계도면에 따

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1.2 철근의 조립에 의하면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

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Ÿ 시공사 제출 서류에 의하면 철근상세도 작성을 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

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승인하고 

시공사에 통보하였음. 그림 2.2.21의 철근상세도에도 205동은 전단보강근 

상세도가 있으나, 202동/ 203동은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음.

Ÿ 2023년 6월1일 청문회에서도 시공사가 붕괴된 부위는 철근상세도 작성 

시 전단보강근을 누락하였고, 철근 작업자도 누락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

으며, 건설사업관리단도 철근상세도와 현장 배근상태 검측에서도 누락된 것

64)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및 KCS 14 20 11철근공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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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함.

 
205동 주변 무량판슬래브 철근 배근도 202/ 203동 주변 무량판슬래브 철근 배근도

그림 2.2.21 철근상세도

(7)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65) 준수 여부

Ÿ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부록 1의 공사사진 촬영대상부위에 

4. 철근․콘크리트는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22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공사사진 촬영대상 부위)

65)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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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7월 건설사업관리일지66) 및 기타 제출 사진에도 철근 배근간격 확인 사

진은 있으나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상태에 대한 사진은 없음.

Ÿ 즉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의 공사사진 촬영대상부위에 맞

게 사진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202동 주차장 슬래브 검측체크리스트 202동 주차장 슬래브 검측 사진

그림 2.2.23 7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

Ÿ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67)의 구조물 확인부위는 지하주차장

의 기초는 기둥+기초부위, 벽체는 토압받는 벽체, 슬래브는 슬래브 연결부

위, 기둥, 보는 교차부 및 내·외부로 되어있으나 무량판(플랫슬래브)구조에 

대한 확인 부분은 제시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가 혼선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Ÿ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의 사진 정리방법에 의한 사진 정리 

자료는 없음.

66) 7월 건설사업관리일지(발췌)

67)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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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구조물 확인 부위 및 사진 정리방법)

Ÿ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68)에 의하면 RC조인 경우에는 콘크

리트 타설 준비 완료 후 주요검사항목에서는 슬래브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을 확인하게 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무량판(플랫슬래브)구조에 대한 검사

항목은 없어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보완 검토가 필요함.

 

그림 2.2.25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주요검사항목)

(8) 중점품질관리계획 준수 여부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맞게 건설사업관리자는 중점품질관리계획(그림 2.2.26)69)

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사에 통보하여 중점품질관리계획이 시

공사의 품질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68)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발췌)

69) 중점품질관리계획(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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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점품질관리 대상 선정 기준(그림 2.2.26)은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쉬

운 공종,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 시공 후 시정이 어려운 공종, 작업 조

건이 어려운 공종, 기타 품질 불량 시 인근이나 타 공종에 영향이 큰 공종

으로 하였으며, 대상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설계도면 적용공

법에 따름), 단열공사, 바닥충격음 성능확보를 위한 정밀시공, 실내공기질 

측정, 포장공사 정밀시공, 수압시험 확인으로 누수 방지, 환기덕트 품질확

보, 전기배관, 배선공사 품질확보, 전기실/ 접지공사, 승강기 설치 품질확보 

공종으로 선정함.

 

그림 2.2.26 중점 품질관리 계획

Ÿ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중점품질관리계획의 대상 공종 예상 문제점(그

림 2.2.27)에 의하면 철근공사는 기둥 주열부 전단 보강근 설치 누락 등, 

콘크리트공사는 일 평균 4℃이하가 예상되는 경우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문

제 등, 동바리 관리는 중장비차량의 중량 검토 및 구조계산서 미비치, 차량 

이동구간의 동바리 수량, 간격 미준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콘크리트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여름철 콘크리트공사에

서 중요한 서중 콘크리트 관리부분은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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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중점 품질관리 계획 대상 공종 예상 문제점

Ÿ 중점품질관리계획의 대상 공종 관리계획(그림 2.2.28)에서 철근배근공사

는 기둥 주열부 뚫림전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전단 보강근의 배근 확인, 

이음위치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응력이 적은 

부분에 배근하고 이음이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엇갈리게 배근한다 등, 

동바리 관리는 주차장의 허용중량 등 구조검토를 받았는지 확인, 작업하중 

중량을 반드시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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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중점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종 관리계획

Ÿ 중점품질관리계획의 중점 품질관리대상 세부관리항목(그림 2.2.29)에서 

철근공사는 철근 일반사항, 무량판(플랫슬래브)구조 관리 등, 콘크리트 공사

는 콘크리트 일반사항, 무량판(플랫슬래브)구조 관리 등, 형틀공사는 무량판

(플랫슬래브)구조의 중간대와 주열대의 변곡지점은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

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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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중점품질관리계획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세부관리항목

Ÿ 건설사업관리자의 중점품질관리계획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

으나, 중점품질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무량판(플랫슬래브)구조의 전단보강

근70) 및 동바리 관리는 소홀하였으며, 한중 콘크리트 관리만큼 중요한 서

중 콘크리트 관리가 누락되어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의한 관리

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208동 주변 무량판구조 전단보강근 검측 202동 주변 무량판구조 전단보강근 미검측

그림 2.2.30 전단보강근 관리

70) 건설사업관리단 제출서류(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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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71) 

제56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72)에 의거하여 “검측업무지침”73)을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승인을 득한 후 검측업무 시행함.

표 2.2.9 검측업무지침 작성기준 관련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 제56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
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
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
여 LH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
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
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그림 2.2.31 과업내용서 및 검측업무지침

Ÿ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및 “시공단

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립된 “검

측업무지침”은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작동이 이루어지

지 않아 붕괴에 이르게 된 것은 관련규정을 미준수 한 것으로 판단됨.

7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발췌)

72)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발췌)

73) 건설사업관리단 제출서류(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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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검측업무지침 주지 및 교육 관련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
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
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
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Ÿ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및 “시공단

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서는 검측업무는 1차

는 시공사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한 검측요청서 작성하여 건

설사업기술인에게 제출하면 2차는 건설사업기술인이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

건설사업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사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주요공사 시공확인서”에는 별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의 확인절차가 누락되어 “주요공사 시공확인서” 개정 검토가 필요함.

표 2.2.11 검측업무지침 관련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 제56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점
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
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
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
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
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
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
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의 검측요청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의 주요공
사 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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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2년 7월 6일 및 2022년 7월 28일 타설한 “주요공사 시공확인서”의 

사진대지74)에서도 전단보강근 시공상세도가 누락되어 중점품질관리계획에

서 제시한 전단보강근 검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22년 7월 6일 사진대지 2022년 7월 6일 사진대지

2022년 7월 27일 사진대지 2022년 7월 27일 사진대지

그림 2.2.32 주요공사 시공확인서 사진대지

74) 7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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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도서 검토 준수 여부

Ÿ 시공사에서 제출한 인천검단 AA12-2BL 진행경과75)에 의하면 착공승인

이 2021년 5월 21일에 되었으나 구조설계서는 미확정된 상태였음. 이후 

2021년 9월 17일에 구조설계서가 확정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

사는 구조검토 지연이 발생되고,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그림 2.2.33 인천검단 AA12-2BL 진행경과

Ÿ 인천검단 AA12-2BL 진행경과에 의하면 2021년 5월 21일에 구조설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착공승인이 되었음

Ÿ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의한 설

계도서 작성 및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제공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75) 시공사 제출서류(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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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
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1조

제5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0) 하도급 검토

Ÿ 하도급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76)는 시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서류를 작성하

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LH건설

관리지침에 맞게 검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하도급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는 적정하게 이루어짐.  

76) 건설사업관리단 제출서류(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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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 하도급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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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관련법령 등 검토

2.3.1 관련 법령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Ÿ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2) 설계

Ÿ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9 -

Ÿ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Ÿ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Ÿ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4) 시공

Ÿ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2.3.2 계약관계 검토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 지에스건설㈜ 공동수급체

Ÿ 시공책임형 CM 사업관리계약(2020. 11. 26.)

Ÿ 시공책임형 CM 입찰안내서(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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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어의 정의
3. “시공책임형CM 사업방식”이라함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검토 등 
사업관리역량 및 시공역량을 모두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를 실시설계단계에 조기 선정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설계사와 협업을 통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이후 종합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발주제도 도입의 
목적은 시공 노하우와 함께 BIM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함으로서시공성을 
향상(설계오류, 재시공 감소)하고 설계-시공의 연계를 통한 사업비, 공사기간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품격 높은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에 있다.
8.“사업관리계약자”라함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입찰서를 LH에 제출하여 
제반절차에 따라 평가받아 가장 우수한 입찰자로 선정하여 통지된 자로서, 공사의 효율적인 
시행과 완성을 위하여 시공계약 전까지 제시한 사업관리계획서에 따라 실시설계를 LH와 
공동으로 검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사업관리계약”이란시공책임형CM으로 발주된 공사계약에 따라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검토 
등 사업관리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0 과업 수행 시 준수 사항
(14) 계약상대자 등은 입찰안내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 등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공사계약체결 전까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단계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며, 실시설계 수행 시 주ㆍ월간진도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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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건축) :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체

Ÿ 설계용역계약서(2020. 7. 14.) 

Ÿ 공동수급협정서(2020. 5. 25.)

Ÿ 하도급(전문협력) - ㈜형상엔지니어링(구조계산)

              ㈜형상이엔지건축사사무소기술사사무소(구조도면) 

(3) 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체

Ÿ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2021. 3. 2.)

Ÿ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2023. 2. 16)

Ÿ 공동수급 운영 협약서(2021. 4. 20.)       

(4) 시공 : 지에스건설㈜ 공동수급체

Ÿ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20. 12. 29.)

Ÿ 공동수급협정서

Ÿ 하도급 - 상하건설㈜(철콘∙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4 소결

2.4.1 설계 도면 및 구조 계산서 검토

Ÿ 지하 1층 상부슬래브, 지하 2층 상부슬래브에 적용된 설계하중을 구조계

산서와 설계도면, 구조해석 각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지하 1층 상

부 슬래브 자중은 구조해석파일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었으며, 해석파일에 적

용된 활하중으로 구조계산이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음. 지하 2층 상부 슬래

브의 고정하중은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고정하중 보다 큰 하중으로 구조해

석을 수행하였고, 활하중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와 구조해석에 동일한 하중

이 적용되었음. 

Ÿ 검토 구간의 검증 모델을 다시 구현하여 수행한 구조해석 결과를 구조계

산서와 비교한 결과, 지하 1층 기둥의 반력은 구조계산서가 크고,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의 휨모멘트는 구조계산서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Ÿ 검토 구간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의 이방향 뚫림전단 검토 결과, 전단보강

근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방향 뚫림전단 내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Ÿ 검토 구간 기둥,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휨 설계, 지하 2층 상부 데크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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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설계, 지하 2층 상부 일방향 보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서의 설계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Ÿ 설계도면 검토 결과, 구조부재 일부에서 배근 등이 구조계산서와 구조도

면 상에 상이하게 나타남. 

2.4.2 공사관련기준 등 검토

Ÿ 콘크리트 타설 관리는 일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에 기록이 누락

된 경우도 있으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기준을 상회하여 적정함. 

Ÿ 거푸집동바리 해체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짐. 

Ÿ 이후 지하주차장 상부에 토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차량 운행하는 조건

으로만 동바리 설치 계획을 검토함. 

Ÿ 조경공사 시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에는 LH 설계지침(구조) 9. 공사 중 

슬래브 동바리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동바리를 해체하고, 뿜칠 공사를 진행

하던 상태로서 토사의 과하중 가능성이 있으며, 토사 적재, 각종 장비 운영 

등을 반영한 구조검토는 없었음. 

Ÿ 건설사업관리자 중점품질관리계획에 전단보강근에 대한 내용은 작성되어 

있었으나, 서중 콘크리트 관리부분은 누락되어 있음. 

Ÿ 건설사업관리자의 철근작업상세도 확인 및 승인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누

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배근상태 검측에서도 누락된 것을 발견하

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함.

Ÿ LH공사 시방서(LHCS 10 10 05 25)의 공사사진 촬영대상부위 및 사진 

정리방법에 의한 사진 촬영과 사진 정리 자료가 없음.

Ÿ 착공승인 시점에 구조설계서가 미확정된 상태로 발주청이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제공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Ÿ 하도급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는 적정하게 이루어짐. 

2.4.3 계약관련법령 등 검토

Ÿ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발주처는 설계서 승인

과 VE 승인을 주관하고, 설계사는 설계서와 시방서 작성을 주관하며, 계약

대상자는 설계서 작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관리 업무와 공사비 관리업

무, 시공계획 수립업무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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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장조사  

3.1 사고현장 현황 조사

Ÿ 사고 발생 후 5월 10일, 5월 22일, 6월 1일 등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확인한 사고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지하 1층과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가 뚫림전단의 형태로 붕괴되면서 기

둥은 그대로 남아 있고(그림 3.1.1, 3.1.2), 붕괴된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위에 적재되어 있던 토사와 EPS 블록 등이 하부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

음. (그림 3.1.3, 3.1.4) 

- 사고 인근 슬래브는 동바리로 받쳐져 있었으며, 외부로 노출된 붕괴 부

위는 천막으로 덮여 있었음. (그림 3.1.5, 3.1.6) 

- 붕괴된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주변으로 철근 이음을 했던 위치를 확인

하였고(그림 3.1.7), 붕괴부위 인근 기둥 주변으로 전단보강이 되지 않은 

채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음. (그림 3.1.8) 

- 지하 2층에서는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토사가 바닥까지 흘러내려 

오고 스틸데크 파괴와 인근 보의 전단 균열이 관찰되었음. (그림 3.1.9)

그림 3.1.1  슬래브 붕괴 그림 3.1.2 잔존 기둥 

그림 3.1.3 지하로 흘러내린 토사 그림 3.1.4 지하로 흘러내린 EPS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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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동바리 받침  그림 3.1.6 외부 전경 

    

그림 3.1.7 철근 이음 부위 그림 3.1.8 전단보강근 미배근 

    

그림 3.1.9 지하 2층 슬래브 붕괴 및 보 전단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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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품질 조사

3.2.1 레미콘 공사개요

(1) 레미콘 공통사항

Ÿ 붕괴 사고 구간을 포함하는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전체는 2022년 7월 6

일, 7월 11일, 7월 28일, 8월 25일 4차례에 걸쳐 가야, 한일, 고려, 삼덕, 

정서진, KYPC 등 총 6개 업체의 레미콘이 타설되었음. 타설일, 업체명, 타

설량은 표 3.2.1과 같으며, 타설 레미콘의 공통 기본 사양은 표 3.2.2에 나

타내었음. 

   

그림 3.2.1 타설 레미콘 정보 및 사고구간

표 3.2.1 타설 레미콘 정보 (타설일, 업체명, 타설량 등)

No. 타설일 업체명-1 업체명-2 업체명-3 비고

1 2022.07.06 가야(192 m3) 정서진(222 m3) - 사고구간

2 2022.07.11 한일(164 m3) 고려(168 m3) -

3 2022.07.28 삼덕(58 m3) KYPC(290 m3) - 사고구간

4 2022.08.25 가야(54 m3) 고려(120 m3) KYPC(168 m3) 사고구간(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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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타설 레미콘 공통 기본 사양

구분 사양

레미콘 규격 25-24-150

시멘트 종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혼화제 고성능 AE 감수제 (B×0.8%)

혼화재 플라이애시 2종 (B×10%)

품질시험구분
슬럼프(150 mm), 공기량(4.5±1.5 %), 염화물 함유량(0.3 kg/m3), 

공시체 강도시험(24 N/mm2)  

(2) 레미콘 배합설계

Ÿ 표 3.2.3은 레미콘(25-24-150규격)의 납품업체별 시방배합표를 요약· 정

리한 것임.

W/B
(%)

S/a
(%)

W
(kg/m3)

단위질량(kg/m3)
HRWR
(kg/m3)

납품
업체OPC FA S G

47.1 47.5 165
315 35

839 935
2.80

(B×0.8%)
가야

350

47.8 48.6 165
310 35

871 929
2.76

(B×0.8%)
정서진

345

47.1 47.5 165
315 35

839 935
2.80

(B×0.8%)
KYPC

350

47.3 49.2 165
314 35

892 921
2.79

(B×0.8%)
삼덕

349

47.0 49.4 165
316 35

881 906
2.81

(B×0.8%)
고려

351

47.1 48.6 165
315 35

43
7

43
7 928

2.80
(B×0.8%)

한일
350 874

표 3.2.3 콘크리트 배합표

※ W/B : 물-결합재비, S/a : 잔골재율, OPC :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 FA : 플라이애시(2종), W : 

물, S : 부순 잔골재, G : 부순 굵은골재, HRWR : 고성능AE감수제

(3) 레미콘 생산(원재료 관리 등) 현황조사

Ÿ 표 3.2.4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승인서의 콘크리트 배합표에서 각 

레미콘사별 사용재료의 현황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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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각 레미콘사의 사용재료 현황

    레미콘사

사용재료   
가야 KYPC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한라시멘트,  
옥계) : 밀도 3.15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한라시멘트,  

옥계) : 밀도 3.15

잔골재
°부순 잔골재(케이와이PC, 인천) :  

 표건밀도 2.60(조립률 3.09)
°부순 잔골재(케이와이PC, 인천) :  

 표건밀도 2.60(조립률 3.1)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케이와이PC, 인천) 

: 표건밀도 2.62(조립률 6.89)
°부순 굵은골재(케이와이PC, 인천) 

: 표건밀도 2.62(조립률 6.82)

혼화재
°플라이애시(2종:한국서부발전, 

태안) : 밀도 2.2
°플라이애시(2종:한국서부발전, 

태안) : 밀도 2.2

혼화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실크로드, 

아산)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실크로드, 

음성)

    레미콘사

사용재료
정서진 삼덕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한라시멘트,  
옥계) : 밀도 3.13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 : 밀도 
3.15

잔골재
°부순 잔골재(이지엠, 강화도) : 

표건밀도 2.60(조립률 2.95)
°부순 잔골재 : 표건밀도 

2.63(조립률 3.09)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도현, 인천) : 
표건밀도 2.62(조립률 6.80)

°부순 굵은골재 : 표건밀도 
2.63(조립률 6.95)

혼화재
°플라이애시(2종:한국기초소재, 

영흥화력) : 밀도 2.14
°플라이애시(2종) : 밀도 2.2

혼화제 °AE감수제 표준형(실크로드, 평택) °고성능AE감수제

    레미콘사

사용재료
고려산업케이알 한일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성신양회,  

단양) : 밀도 3.14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한일시멘트,  

단양) : 밀도 3.15

잔골재
°부순 잔골재(금강, 서구) : 
표건밀도 2.59(조립률 3.05)

°부순 잔골재S1(수성자원개발, 
인천) : 표건밀도 2.61(조립률 3.04)

°부순 잔골재S2(수성자원개발, 
인천) : 표건밀도 2.61(조립률 3.04)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금강, 서구) : 
표건밀도 2.60(조립률 6.90)

°부순 굵은골재(수성자원개발, 인천) 
: 표건밀도 2.62(조립률 6.82)

혼화재
°플라이애시(2종:고려에프에이, 

당진) : 밀도 2.23
°플라이애시(2종:한국서부발전, 

태안) : 밀도 2.20

혼화제 °고성능AE감수제(한일산업, 천안) °고성능AE감수제(한일산업,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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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레미콘 품질검토항목

(1) 시방배합보고서[표준/서중]

Ÿ 콘크리트(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압축강도)시험․검사 작업일지

Ÿ 콘크리트(거푸집 탈형용 압축강도)시험․검사 작업일지

Ÿ 사진대지(생콘크리트 물성시험, 압축강도 시험)

Ÿ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Ÿ 콘크리트 시방배합 설계 내역서

(2) 콘크리트 시험․검사작업일지

Ÿ 콘크리트(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압축강도)시험․검사 작업일지

Ÿ 사진대지(생콘크리트 물성시험, 압축강도 시험)

Ÿ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Ÿ 레미콘 계량오차 점검표

Ÿ 현장 배합 설계표

Ÿ 골재 입도 및 표면수

Ÿ 공정관리 입도시험

Ÿ 계량오차 검사(생산자료 리스트)

<레미콘 품질시험 검사대장> <콘크리트 시험 검사 작업일지-1>

<콘크리트 시험 검사 작업일지-2> <사진대지>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현장배합 설계표>

그림 3.2.2 레미콘 품질 검토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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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레미콘 품질점검 결과

(1) 레미콘 원재료 품질의 적정성

Ÿ LH 시방서상 자재 품질관리 규정은 국가건설기준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의 (2.자재)에 의거하여 KS 규격이내의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ㅇ 자재 품질관리
- KCS 14 20 41(2.3)을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2.4)를 따름 즉,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의 (2.자재)에 
의거하여 KS 규격이내의 원재료 사용함

Ÿ 당 현장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별 사용 원재료(시멘트, 혼화재료, 굵은골재 

및 잔골재, 화학혼화제)는 원재료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상 관련 

품질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 레미콘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질 적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3.2.3 원재료 시험성적서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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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미콘 시방배합

Ÿ 현장에 납품된 레미콘은 LH 시방서에 의해 배합설계가 되었으며 이 경우 

LHCS 14 20 10 05에 따르면 국가건설기준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2.2 배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콘크리트 배합 ( LHCS 14 20 10 05)
- 국가건설기준센터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2.2 배합을 따른다.
□ 서중 콘크리트 배합 (LHCS 14 20 41)
- 국가건설기준센터 서중 콘크리트[KCS 14 20 41] 2.2 배합 규정에 의거하며, 이 외의 
사항은 LHCS 14 20 10 05 (2.2)로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2.2 배합을 따른다.

Ÿ 당 현장에 납품된 6개 레미콘사의 시방배합을 검토한 결과 국가건설기준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2.2 배합규정에 의거하여 배합설계가 이루

어진 것으로 판단됨.

Ÿ 표 3.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방배합 실험결과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

량 및 염화물량은 모두 관련 규격 범위 이내의 값을 나타냈으며, 배합강도

의 경우 변동성의 관점에서 시방배합 강도보다 10∼20%(최대 20%)의 분

포를 보여 다소 높게 나타났음.

레미콘사
W/B
(%)

S/a
(%)

슬럼프
(mm)

공기량
(%)

염화물량
(kg/m3)

압축강도(N/mm2)

변동성(%)
7일

28일

시방배합
강도

배합강도

가야 47.1 47.5 160 4.2 0.023 25.9 31.8 28.4 12

정서진 47.8 48.6 150 4.6 0.0065 22.4 31.3 27.3 15

KYPC 47.1 47.5 150 4.5 0.029 26.5 31.8 28.4 12

삼덕 47.3 49.2 150 5.5 0.043 26.2 31.5 28.7 10

고려 47.0 49.4 150 4.5 0.047 20.8 33.6 27.8 20

한일 47.1 48.6 150 4.3 0.069 22.6 33.1 28.6 15

표 3.2.5 레미콘사별 시방배합의 압축강도 변동성

Ÿ KYPC/가야의 경우 2021년 6월 제출한 시험배합보고서의 본문 내용 중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써 플라이애시(C2)를 결합재량의 10%를 치환하여 

사용하였으나 콘크리트 시방배합 설계 내역서[p.3∼p.11 참조]에 있어서는 

슬래그파우더(C3)를 사용한 것으로 단순 오기하였음. 또한 콘크리트 시방배

합 설계 내역서(25-24-150 규격)에서는 적용시방기준의 기준 슬럼프값이 

설계조건 슬럼프(150±25 mm)값과 동일하여야 하나 80 mm로 오기하였음

(그림 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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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KYPC(주) 레미콘 시방배합 설계내역 일례

(3) 레미콘 시방배합 시험 검사 승인 결과

Ÿ 시방배합에 의한 콘크리트 관련 시험 결과는 시험검사자,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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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KYPC(주) 레미콘사 시방배합 시험결과 일례

 

(4) 현장타설 레미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

Ÿ 표 3.2.6에 레미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의 콘크리트(슬럼프, 공기량, 염화

물 함유량, 압축강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요약․정리하였음.

Ÿ 현장 배합표 확인결과 시방배합과 동일배합이 적용되었으나, 골재의 입도 

및 표면수율의 차이를 보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

로서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Ÿ 그림 3.2.7과 같이 공급업체로부터 자재 인수시 현장 받아들이기 시험 및 

강도 검사는 검사자(품질/공사담당)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입회하에 인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레미콘 시공품질 점검표상에서도 확인되었음.

Ÿ 일부에서 타설 업체명, 염화물량 등에 오기가 발견(2022.08.25.일 타설 

업체 ‘삼덕’에서 ‘가야’로 표기)되었으나 담당자의 단순 관리소홀로 확인되

었으며, 염화물량의 경우 기준(0.3 kg/m3)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Ÿ 전체 6개의 레미콘사에 있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특성인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 함유량은 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건설기준 및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규격(슬럼프 150±25, 공기량 

4.5±1.5%, 염화물 함유량 0.30㎏/㎥ 이하)에 만족하였음을 시험검사자, 현

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3.2.8 참조).

Ÿ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경우 재령 7일 20.9∼21.6 MPa, 재령 28일 

31.1∼32.4 MPa(표준양생조건: 20±3℃ 수중양생)를 나타내고 있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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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강도(24MPa)에 만족하였음을 시험검사자,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3.2.9 참조).

Ÿ 특히, 모든 항목(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

으며, 28일의 압축강도의 경우 모든 레미콘이 31.3∼32.4MPa의 강도발현 

특성을 나타내어 서류상 설계기준압축강도 24MPa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2.6 현장 배합표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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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레미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시험결과

타설
일자

슬럼
프

(㎜)

공기
량
(%)

염화
물량

(㎏/㎥)

콘크
리트
온도
(℃)

압축강도(N/㎟)
납품
업체7일 28일

2022.07.06

170
165

5.0
4.8

0.131
0.129

29.5
20.9 21.0 20.7 32.4 32.5 32.3

가야
20.9 32.4

160
160

4.0
5.3

0.166
0.091

29.3
21.1 20.8 20.9 31.7 32.6 32.1

정서진
20.9 32.1

2022.07.11

165
170

4.0
4.5

0.03
0.068

28.7
22.3 20.7 21.4 31.3 32.5 32.1

한일
21.5 32.0

165
160

5.0
4.2

0.082
0.034

29.5
20.8 21.7 21.0 31.7 32.9 31.3

고려
21.2 32.0

2022.07.28

150
160

4.7
5.4

0.067
0.021

28.8
20.9 21.4 20.6 31.6 31.4 31.5

KYPC
21.0 31.5

170 4.0 0.092 27.9
20.9 21.2 21.8 30.6 32.1 31.1

삼덕
21.3 31.3

2022.08.25

165 4.8 0.036 27.0
21.6 22.0 21.1 31.3 32.1 31.8

가야
21.6 31.7

160
160

4.3
4.8

0.054
0.044

26.2
21.2 21.3 21.0 31.5 31.8 31.8

KYPC
21.2 31.7

165 4.5 0.066 28.7
21.9 20.7 21.3 31.7 31.9 32.3

고려
21.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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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일자 콘크리트 시험·검사 사진대지

2022.
07.06

가야 1차 가야 2차

정서진 1차 정서진 2차

2022.
07.11

고려 1차 고려 2차

한일 1차 한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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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레미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사진대지

2022.
07.28

KYPC 1차 KYPC 2차

삼덕

2022.
08.25

KYPC 1차 KYPC 2차

고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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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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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9 콘크리트 시험·검사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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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시험체 채취 개요

(1) 시험체 채취 개요

Ÿ 서류상의 품질항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슈미트해

머, 초음파법, 조합법), 코어강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압축강도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음.  

Ÿ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한 코어시험체는 각 업체별 타설구간의 총 6개소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4개소 12EA,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2개소 6EA)에

서 습식으로 채취(Φ100mm)하였음. 코어시험체 채취는 사고구간을 포함하

고 근처 유사 타설 일자 콘크리트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실시하였음.     

Ÿ 철근의 경우,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2개소 (6EA, D13*3EA, D16*3EA)

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품질 기준 부

합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Ÿ 코어시험체 채취 위치, 철근 시험체 채취 위치 및 전반적인 시험체 채취 

과정은 그림 3.2.10에 정리하여 나타내었음.

 <코어 채취 위치>

<채취 위치 선정> <코어 채취(습식)> <채취 후 슬래브> <채취된 시험체>

<시험체 채취 과정>
샘플 채취 위치 선정 (2023.05.15) → 콘크리트 코어 채취: 지하 1층 

상부슬래브(2023.05.17.&18일), 지하 2층 상부슬래브(2023.05.22.), 철근 채취(2023.05.17.) 
→ 콘크리트 코어 시험체 압축강도시험 실시(2023.05.24/2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철근시험(2023. 05.24)   

그림 3.2.10 코어 채취 위치 및 콘크리트 타설일 정보, 시험체 채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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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코어채취 시험체 강도측정 결과

(1) 콘크리트 건전도 평가 결과

Ÿ 그림 3.2.11 및 표 3.2.7에 채취 위치별 코어 시험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

를 정리하여 나타내었음. A-1, A-4(지하 1층 상부) 구간과 B-2(지하 2층 

상부) 구간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값의 경우, 설계기준 강도값(24MPa)과 코

어강도(20.4MPa=기준강도대비 85%)와 비교하여 동등 또는 상회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A-2, A-3(지하 1층 상부)는 각각 21MPa, 16.9 

MPa로 설계기준압축강도 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사고구간과 동일한 구간인 A-3의 경우 코어의 강도기준(20.4MPa)도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단, 사고구간에 근접한 구조체의 경우, 사

고의 영향(충격 등)으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구조체내에 발생하여 코어 채

취 이전에 강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Ÿ 전체 코어 압축강도의 범위는 설계기준강도(24MPa) 대비 70%∼142%, 

코어기준강도(20.4MPa)대비 83%∼167%로 강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확

인되었음. 단, 지하 1층 상부슬래브(평균: 24.7 MPa, 표준편차: 7.28)와 지

하 2층 상부슬래브(평균:23.1MPa, 표준편차:4.62) 간의 큰 강도차이는 없

었음.  

<시험체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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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시험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 비교>

그림 3.2.11 시험체 채취 위치 및 코어 압축강도 시험 결과 비교

코어 
위치

시험체-1
(MPa)

시험체-2
(MPa)

시험체-3
(MPa)

평균
(MPa)

표준편차 타설일시

A-1 32.2 33.9 36.2 34.1 2.01 220706

A-2 18.4 23.6 20.9 21.0 2.60 220711

A-3 16.5 15.8 18.3 16.9 1.29 220728

A-4 24.3 23.3 32.7 26.8 5.16 220825

B-1 21.5 20.3 17.8 19.9 1.89 220530

B-2 26 26.8 26.4 26.4 0.40 220704

표 3.2.7  위치별 코어 시험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지하1층 및 지하2층 상부 슬래브)

Ÿ 비파괴 검사 및 코어강도 시험 결과 비교를 표 3.2.8 및 그림 3.2.12에 

나타내었음. 전체적으로 초음파법과 조합법을 사용해 측정한 결과가 반발경

도법에 비해 낮은 강도를 나타내었음. 또한 사용추정식에 따른 결과값의 편

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하였음. 반발경도법 결과는 A-2, A-4구간을 제

외한 A-1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조합법(일본 

건축학회, RILEM 식 추정 평균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대비 68%~90%로 확인되어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

였음. 다만, 사고구간인 A-3는 측정가능한 부분이 없어 측정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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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초음파 및 조합법을 활용하여 강도를 추정한 결과, A-1, A-2, A-4에서 

설계기준 강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비파괴 검사와 코어

강도 시험결과간 특별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 구간별 반발 경도법, 

초음파법, 조합법을 사용한 비파괴시험 전체 결과는 각각 표 3.2.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에 정리되어 있음. 

코어
위치

X위치 Y위치
반발경도
(MPa)

초음파
(MPa)

조합법
(MPa)

코어
(MPa)

A-1 X35 Y-18∼Y-18-1 27.9 17.5 21.7 34.1

A-2 X27-1∼X27-3 Y-14∼Y-15 22.1 18.1 17.2 21

A-3 X29-1∼X31-1 Y-14∼Y-15 측정X 측정X 측정X 16.9

A-4 X26-1∼X27-1 Y-16∼Y-17 19.1 20.1 16.3 26.8

표 3.2.8 비파괴 검사 및 코어 강도 시험 결과 비교(지하 1층 상부 슬래브)

그림 3.2.12 비파괴 검사 vs 코어 강도 시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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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반발 경도법(슈미트해머)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비교표

표 3.2.10 초음파법에 의한 압축강도 조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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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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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결과표 

표 3.2.13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결과표 (표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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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조합법에 의한 압축강도 조사 비교표

표 3.2.15 조합법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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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본 조사결과(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와 타기관(LH)의 비파괴 및 코어강도 

시험결과를 비교 평가하였음. 그림 3.2.11에 나타낸 코어 채취 구간(A-1, 

A-2, A-3, A-4)과 동일 레미콘(4종류의 타설일별, 22.07.06, 22.07.11, 

22.07.28, 22.08.25)타설 구간 또는 가장 유사한 부위의 슬래브, 동일 레미

콘의 벽체 또는 기둥에서 채취한 코어 결과의 평균값을 도출하여 비교하였

음. 비파괴 검사의 경우, 보정반발경도(R0) 및 초음파속도(Vd)를 코어강도는 

시험체의 평균 압축강도를 비교평가 하였음. 

Ÿ 표 3.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LH에서 측정한 반발경도값은 전체적으로 

본 조사결과보다 큰 값을 나타냈으나, 초음파 속도는 본 조사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였음. 또한, LH에서 비파괴 검사 조합법(RILEM

식)으로 구한 전체 조사구간의 평균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값은 

9.2~14.9MPa로 설계 기준강도의 38%~62%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는 본 조사결과내 조합법(RILEM식과 일본 건축학회식 평균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압축강도값의 범위 68%~90%보다도 더 낮은 수준임. 비파괴 검사 

결과, 기관별 조합법에 활용된 식이 상이하여 결과값의 차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설계기준강도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음. 특히, 사고구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A-3구간의 경우 다른 구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발 경도 및 초음파속도를 나타내었음.  

코어위치
(국토부)

X위치 Y위치
반발경도

(R0)
속도
(Vd)

A-1(슬래브) X35 Y-18∼Y-18-1 44.3 3.76

A-2(슬래브) X27-1∼X27-3 Y-14∼Y-15 36 3.78

A-3(슬래브) X29-1∼X31-1 Y-14∼Y-15 측정X 측정X

A-4(슬래브) X26-1∼X27-1 Y-16∼Y-17 31.6 3.86

측정위치
(LH)

X위치 Y위치
반발경도

(R0)
속도
(Vd)

A-1-1(슬래브) X35 Y19 53.4 2.630 

A-1-2(슬래브) X35 Y19 52 3.154 

A-1-3(슬래브) X36 Y18 40.3 2.454 

A-1-4(슬래브) X36 Y18 41 2.499 

A-1-5(슬래브) X37 Y14 42.9 2.078 

A-2-1(슬래브) X27-3 Y14 44.6 2.579 

A-2-2(슬래브) X27-3 Y14 47.6 2.600 

A-3-1(슬래브) X37 Y14 40.3 1.670 

A-3-2(보) X37 Y13-1 40 1.561 

A-3-3(보) X37 Y13-1 41.8 2.897 

A-4-1(슬래브) X27-1 Y16 47.6 3.090 

A-4-2(슬래브) X27-1 Y16 42.5 3.334 

표 3.2.16 국토부, LH 비파괴 검사 결과 비교(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및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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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코어 압축강도를 비교해본 결과(표 3.2.17 및 그림 3.2.13), 본 조사위의 

코어 강도는 설계기준값 대비 70%~142%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LH의 조

사결과에서는 약 67~95%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음. 특히, A-3

의 경우 비슷한 값(16.9MPa, 16.15MPa)을 나타냈으며, 두 경우 모두 설계 

기준압축강도(24MPa)과 코어의 강도기준(20.4MPa=기준강도대비 85%)를 

만족하지 못하였음.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구간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고구

간에 근접한 구조체의 경우,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 코어 채취 이전에 강도

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

는 타설 및 양생시 환경(온도 및 습도), 표면 수분관리, 다짐, 마무리 작업

등의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어, 본 조사에서 확인된 

콘크리트 강도저하의 직간접적인 이유를 단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코어위치
(국토부)

X위치 Y위치
코어강도
(MPa)

A-1(슬래브) X35 Y-18∼Y-18-1 34.1(142%)

A-2(슬래브) X27-1∼X27-3 Y-14∼Y-15 21(88%)

A-3(슬래브) X29-1∼X31-1 Y-14∼Y-15 16.9(70%)

A-4(슬래브) X26-1∼X27-1 Y-16∼Y-17 26.8(112%)

코어위치
(LH)

X위치 Y위치
코어강도
(MPa)

구간평균
(MPa)

A-1-1(기둥) X32-1∼X34 Y18 18.53(77%)

22.76(94.8%)
A-1-2(슬래브) X30∼X31 Y17∼Y18 27.93(116%)

A-1-3(슬래브) X34∼X35 Y18∼Y19 25.10(105%)

A-1-4(기둥) X35∼X36 Y19 19.47(81%)

A-2-1(슬래브) X27-1∼X27-3 Y15∼Y15-1 18.77(78%)

22.77(94.9%)
A-2-2(슬래브) X26-1∼X27-1 Y15∼Y15-1 24.5(102%)

A-2-3(슬래브) X25-1∼X26-1 Y15∼Y15-1 29.27(122%)

A-2-4(기둥) X25-1∼X27-1 Y14∼Y15 18.53(77%)

A-3-1(벽) X37∼X38 Y14 17.20(72%)
16.15(67.3%)

A-3-2(벽) X37∼X38 Y13-1∼Y14 15.10(63%)

A-4-1(슬래브) X27-3∼X28-1 Y17∼Y18 19.97(83%)

21.42(89.3%)
A-4-2(슬래브) X26-1∼X27-1 Y17∼Y18 23.60(98%)

A-4-3(슬래브) X25-1∼X26-1 Y18∼Y19 20.73(86%)

A-4-4(기둥) X25-1∼X27-3 Y18 21.37(89%)

표 3.2.17. 국토부, LH 코어 압축강도 테스트 결과 비교(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및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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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유사구간 코어 평균 압축강도 비교 결과

    

(2) 철근 품질 검토 결과 (시험 결과)

Ÿ 철근 시험체 채취 위치 및 철근 품질 기준을 표 3.2.18에 나타내었음. 채

취한 SD 500 D13과 SD 600 D16철근의 품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항복강

도, 인장강도, 연신율,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간 비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를 표 3.2.19 에 나타내었음. KS D 3504:2021(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준과 비교한 결과, 채취시료가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시험체 채취 위치> <KS D 3504:202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표 3.2.18 시험체 채취 위치 및 철근 품질 기준(KS D 35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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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채취구간 봉강종류
인장강도
(N/mm2)

항복강도
(N/mm2)

연신율(%)
인장강도/
항복강도

1 C-1
SD500 
D13

681 532 16 1.28

2 C-2
SD500 
D13

653 531 18 1.23

3 C-2
SD500 
D13

669 554 16 1.21

4 C-1
SD600 
D16

787 688 11 1.14

5 C-1
SD600 
D16

778 679 13 1.15

6 C-2
SD600 
D16

771 660 13 1.17

표 3.2.19 철근 시험 결과

3.3 전단배근 시공상태 조사

3.3.1 사고구간 인근 전단보강근 탐사 결과

Ÿ 아래 그림과 같이 사고구간 인근의 기둥 12개를 대상으로 전단보강근 유

무를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상 전단보강근이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 시공도 

이루어진 경우가 4개소, 설계도면에는 전단보강근이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4개소, 기타 조사가 불가한 곳이 4개소로 

조사되었음. 

그림 3.3.1 사고구간 인근 전단보강근 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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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소

설계도면·시공 일치 (  ) 4 

설계도면·시공 불일치 (  ) 4 

조사불가 (  ) 4 

합계 12

표 3.3.1 전단보강근 구조설계와 시공상태 비교

3.3.2 전단보강근 시공 현황

Ÿ 청문조사를 통해, 사고 이후 시공사에서 무량판으로 시공된 전체 구간에 

대해 철근탐사를 이용하여 전단보강근 시공여부를 자체조사하였음을 확인

하였음. 시공사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전체 399개소 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곳은 총 292개소이며, 그 중 37개소는 구조도면에 전단보강근 표현이 되어 

있으나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 255개소는 구조도면에 전

단보강근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표 3.3.2 시공사에서 자체파악한 전단보강근 시공 현황77) 

     구분 개소

구조설계결과 전단보강근이 불필요한 경우 29

구조설계결과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경우 

구조도면에 표현된 
경우

시공된 경우 78

시공되지 않은 경우 37

구조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경우

시공되지 않은 경우
(구조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봄)

255

합계 399

3.4 사고구간 하중재하 상황 검토

3.4.1 설계 하중의 적절성

77) 청문조사시 시공사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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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조계산서 상의 흙의 고정하중으로부터 토사의 밀도는 1800 kg/m3으

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흙은 함수량에 따라 밀도가 변화할 수 있

으며, 그림 3.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분 포화상태인 경우에는 토사 (점

토 또는 점질토)의 밀도가 1800 kg/m3을 초과할 수 있음.

Ÿ 그러나, 이는 완전 포화된 상태에서의 밀도이며, 그림 3.4.2에 나타낸 것

과 같이 4월 29일(토요일) 사고 당시 일 강수량이 10.3 mm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토사의 밀도는 1800 kg/m3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림 3.4.1 흙의 조건에 따른 밀도 (건설공사 표준 품셈)

그림 3.4.2 2023년 4월 일강수량 기록

3.4.2 토사로 인한 적재 하중 산정

(1) 토사의 적치 높이 및 상태

Ÿ 그림 3.4.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일부 붕괴구간 슬래브 (특히 전단철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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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되지 않은 A-2, A-3 구간)에는 설계 높이 이상의 토사가 적치되었음. 

기록상 토사 이외의 기타 적재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그림 3.4.4 

참조). 다만, 그림 3.4.5에 나타낸 것과 같이 2023년 4월 27일 ~ 28일에 

걸쳐 14.1톤의 B/H 06W 장비와 1톤 롤러를 이용한 터파기/되메우기 작업

이 수행되었음. 

Ÿ 사고 발생 당일 (2023년 4월 29일, 토요일)에 인천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렸으며, 이에 따라 토사는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3.4.3 붕괴 사고 위치에서의 토사 적재 높이 (실측)

그림 3.4.4 붕괴 사고 위치에서의 적재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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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조경토 작업을 위한 장비 운용

(2) 작용하중 산정 및 전단 검토

Ÿ  그림 3.4.6의 파란색 영역에서는 설계 높이를 초과하는 총 2.1 m의 토

사 [골재(T200 mm) + 조경토 (H = 900 mm) + 토사적치 (H = 1,000 

mm)]가 적치되어 있었음. 사고 발생 당일의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토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토사의 밀도를 1,800 kg/m3 으로 가정

한다면,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은 슬래브 자중, 누름콘크리트, 폴리에틸

렌필름 1겹, 설비/천정, 토사의 무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음.

- 단위면적당 하중 (슬래브 자중 + 누름콘크리트 + 폴리에틸렌필름 1겹 

+ 설비/천정 + 토사 무게):

   kNm×m kNm kNm kNm

kNm×m kNm
 

  (슬래브 두께 = 450 mm)

  kNm ×m kNmkNm kNm

kNm×m kNm
  

  (슬래브 두께 = 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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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토사의 높이가 높은 영역에서의 하중 추정

Ÿ 위와 동일한 계산 과정을 통해 붕괴구간의 구역별, 슬래브 두께별 적재하

중을 추정하면 그림 3.4.7과 같음.

그림 3.4.7 구역별 작용하중 추정

Ÿ  그림 3.4.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적재하중이 컸던 것으로 예상되는 X31

열/Y15열 기둥(-1C12B)을 대상으로 붕괴시 슬래브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음.

- 뚫림 전단 부하면적 (그림 3.4.8 참조):

  ××  m (슬래브 두께 = 450 mm)

  ××  m (슬래브 두께 = 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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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방향 전단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kNm×mkNm×m kN

그림 3.4.8 슬래브 위험단면 및 뚫림 전단 부하면적

Ÿ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당시 X31열/Y15열 기둥(-1C12B) 위치에서는 슬

래브 위험단면에 약 2,263 kN의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되며, 이는 그림 3.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도감소계수를 고려하지 않

은 슬래브 콘크리트 전단강도( kN) 보다도 큰 수준임. 따라서, 무

량판슬래브 내에 전단철근이 배근되어 있지 않은 구간의 붕괴 위험도는 매

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Ÿ 또한, 만약 그림 3.4.5에 나타낸 장비하중 (약 150 kN)이 부하면적 내에 

작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슬래브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약 2,413 

kN (약 6.6%)까지 증가함. 비록, 붕괴 당시에는 슬래브에 장비가 거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장비 운용 당시 슬래브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그림 3.4.9 작용하중 추정치와 슬래브의 콘크리트 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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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문조사

3.5.1 청문 조사의 개요

Ÿ 청문 일시와 장소 

- 2023년 6월 1일 14:45 ~ 17:35 

  사고현장(인천 서구) 현장사무소내 안전교육실 

Ÿ 청문 대상자와 주요 질의 내용은 아래 표 3.5.1에 정리하였으며, 질의 응

답 내용은 요약하여 부록에 첨부하였음. 

 대상기관 주요 질의 내용

구조엔지니어 구조시스템 계획 배경, 구조설계의 계산근거, 구조도면 작성 방식 등

시공사 
전단보강근 누락 파악경위, 전단보강근 누락 원인,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수행 등 

건설사업관리자
검측 세부내용(시공관리 기준, 사진촬영, 품질관리 시험 등), 배근상세도 
작업 및 승인절차 등 

하도급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가공, 작업 방식 및 검측 절차, 작업 근거 도서, 콘크리트 
시공상태 확인 등

하도급 (조경)
토사작업의 방식, 작업 중 토사 높이 및 작업 차량 상세, 토사 작업 중 
시공사 협의 사항 등

표 3.5.1 청문대상자 리스트 및 주요 질의 내용 

3.6 소결

3.6.1 사고현장 현황조사

Ÿ 사고 발생 후 2023년 5월 10일, 5월 22일, 6월 1일 등 3차례에 걸쳐 현

장 방문하여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의 붕괴 및 잔존 기둥 인근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붕괴 및 보 전단 균열 등을 확인하였음. 

3.6.2 시공품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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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방배합보고서, 콘크리트 시험‧검사작업일지 등의 서류상의 품질항목 검

토와 더불어,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슈미트해머, 초음파법, 조합법), 코어강

도시험 등을 실시함. 

Ÿ 콘크리트 코어강도시험을 위해 5월 17일과 18일, 22일에 콘크리트 코어

를 채취하였으며, 5월 24일과 26일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함. 슈미트해

머와 초음파 검사는 5월 8일과 9일에 걸쳐 실시함. 철근은 5월 17일에 채

취하여 5월 24일에 시험하였음. 

Ÿ 서류상의 품질항목 검토 결과, 사고 구간을 포함하는 지하 1층 상부 슬래

브에는 총 6개 업체의 레미콘이 타설되었으며, 받아들이기 품질검사에서 타

설 업체명, 염화물량 등에 있어 일부 관리소홀에 의한 오기가 발견되었으

나, 굳은 콘크리트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특성은 기준을 만족하였

음. 

Ÿ 코어채취 시험체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 사고구간과 가장 근접한 구간에

서 채취된 시험체는 설계기준압축강도(24MPa) 및 코어의 강도기준 

(20.4MPa)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사고구간에 근접

하여 있으므로 붕괴시 충격 등의 영향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코어 

채취 이전에 강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Ÿ 비파괴 검사 중 반발경도법에 의한 결과는 조사된 구간 중 일부에서 설

계 기준강도를 불만족, 초음파법 및 조합법에 의한 강도 추정 결과는 조사

된 구간에서 설계 기준강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본 조사결과를 타기관(LH)의 시험결과와 비교평가 한 결과, 비파괴 검사 

결과는 기관별 조합법에 활용된 식이 상이하여 결과값의 차이가 다소 발생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설계 기준강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음. 코어 채취 시험체의 압축강도와 관련하여 본 조사결과와 LH 시험결

과 모두 설계기준압축강도와 코어의 강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음. 

Ÿ 철근 채취 시료를 이용한 품질 검토결과는 기준을 만족하였음. 

3.6.3 전단배근 시공상태 조사

Ÿ 사고구간 인근 기둥을 상대로 전단배근 시공상태를 조사한 결과 설계와 

시공이 일치하지 않는 기둥이 조사 대상 12개소 중 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시공사에서 무량판 구간에 대해 철근 탐사를 이용하여 전단보강근 시공여

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구조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나 시공이 되지 않은 경

우와 구조도면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 시공이 되지 않고 전단보강근이 누락

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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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사고구간 하중재하 상황 검토

Ÿ 토사의 밀도는 사고 당시(4/29) 일 강수량(10.3 mm)을 감안하더라도 

1800 kg/m3 추정이 합리적임.

Ÿ 기타 별도의 적재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붕괴사고 전 4월 

27일(목요일) ~ 28일(금요일)에 B/H06W장비(14.1톤)와 1톤 롤러를 이용

한 터파기/되메우기작업이 수행되었음.

Ÿ 토사밀도, 사고 구간에서의 토사/골재 적재높이(최고 2.1m), 강우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 작용하중은 슬래브 두께 450mm 고려시 50.89 kN/m2, 슬

래브 두께 300mm 고려시 47.29 kN/m2임. 

Ÿ 적재하중이 컸던 것으로 예상되는 기둥을 대상으로 슬래브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산정하면 2263 kN으로 슬래브의 전단내력인 1781kN 

보다 크게 작용하여 무량판슬래브 내에 전단철근이 배근되어 있지 않은 구

간의 붕괴 위험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Ÿ 붕괴사고 전인 4월 27일 ~ 28일에 장비하중이 부하면적 내에 작용한다

고 가정한 경우 슬래브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약 6.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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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붕괴 시뮬레이션 



- 121 -



- 122 -

 

그림 4.1. 붕괴 시뮬레이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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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붕괴 원인분석 

5.1 구조안전

5.1.1 구조해석 일반사항

(1) 재료강도

Ÿ 콘크리트 

- 설계기준압축강도 :  = 24 MPa (구조계산서 참조)

- 현장조사 콘크리트 강도 :  = 16.9 MPa  

- 현장조사 콘크리트 강도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코어 강도시험 

결과를 반영하였음. 

Ÿ 철근

-  = 500 MPa - D13 이하 /  = 600 MPa - D16 이상

-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였으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철근 품질 점

검 결과 채취시료가 설계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계산서 상의 

강도를 반영하였음.

표 5.1.1 재료강도

구분 설계 강도 현장조사 강도

콘크리트 강도 전체
C24 

( = 24 MPa)
 = 16.9Mpa

(2022.07.28. 타설)

철근 강도

D13 이하
SD500

(  = 500 MPa)

D16 이상
SD600

(  = 600 MPa)

표 5.1.2 코어시험강도 결과

구  분 시료구분 코어채취 부재 압축강도 시험 결과 평  균

사고조사위원회

시료 1 슬래브 16.5 MPa

16.9 MPa시료 2 슬래브 15.8 MPa

시료 3 슬래브 18.3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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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붕괴 시 하중

붕괴 원인의 분석을 위해 붕괴 당시의 하중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음.

(1) 고정하중

Ÿ 4월 27일, 4월 28일에 EPS블록 설치를 위해 조경토를 이동하였으며, 당

시 조경토의 높이를 반영하여 고정하중을 산정하였음.

표 5.1.3 고정하중

하중 반영 구간
골재/토사 최고 
적재높이(m)

슬래브 두께(mm)

T450 T300

① 2.1
50.89kN/m2

(+17.84)
47.29kN/m2

(+17.84)

② 1.5
40.09kN/m2

(+7.04)
36.49kN/m2

(+7.04)

③ 0.9
29.29kN/m2

(-3.76)
25.69kN/m2

(-3.76)

④ 0.2
16.69kN/m2

(-16.36)
13.09kN/m2

(-16.36)

⑤ 0.2
16.69kN/m2

(-16.36)
13.09kN/m2

(-16.36)

*( ) 안의 값은 설계 하중 대비 붕괴 당시 하중의 증감 값임. 

(2) 활하중

Ÿ 장비하중 : 16.0kN/m2 적용 (25ton 기준)

Ÿ 『주차장 지붕층 토피상부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구조검토(GS건설)』참

조

그림 5.1.1 25톤 트럭 기준 적용 활하중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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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구조안전성 검토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 구조설계 시 사용한 구조해석 프로그램 Midas Gen

을 사용하였으며, 2장에서 사용한 검증 모델링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였음.

그림 5.1.2 구조해석 모델링

5.1.3.1 개요

Ÿ 하중조합 : 1.0D + 1.0L (활하중 저감 미적용)

Ÿ 강도감소계수 : KDS 14 20 90 4.2.4 평가를 위한 강도감소계수 적용

그림 5.1.3 강도감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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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본 슬래브 두께 300mm, 드롭 패널 적용하여 슬래브 450mm 구간에 

적용.

Ÿ 설계하중에서 산정한 고정하중을 구간별로 적용.

(a) 토사 2.1m (b) 토사 1.5m

(c) 토사 0.9m (d) 토사 0m

그림 5.1.4 토사 높이에 따른 하중 입력 구간

5.1.3.2 슬래브 전단응력검토

Ÿ 전단 보강근 시공 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전단 보강근 유

무에 따른 전단 강도를 산정한 후 기둥 축력에 따른 슬래브의 전단력 검토

를 수행하였음.

       

전단보강근 시공여부

전단보강근 유 

전단보강근 무 

전단보강근
확인불가

그림 5.1.5 붕괴구간 전단보강근 시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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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단강도 산정

Ÿ 전단강도 산정 시 현장조사 콘크리트 강도를 적용하였으며, 강도감소계수

는 고려하지 않았음.

Ÿ 전단 보강근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단보강근이 없는 것과 동일한 강

도로 슬래브 전단력 검토를 수행하였음.

표 5.1.4 전단강도 산정

전단강도 
산정식

설계기준압축강도
(C24)

현장조사 강도
(C16.9)

전단보강근이 있는 경우   5,054 kN 4,818 kN

전단보강근이 없는 경우
전단보강근 확인 불가

 2,024 kN 1,781 kN

(2) 슬래브 전단응력 검토

Ÿ 설계하중보다 적게 적재된 구간 : 전단보강근 없이 전단강도 확보

Ÿ 설계하중보다 초과하여 적재된 구간 : 전단 보강근이 있는 경우에는 전단

강도 확보, 전단보강근이 없는 경우에는 전단강도 미확보

  

그림 5.1.6 전단보강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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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결과

Ÿ 전단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은 초과하중 영역 및 붕괴구역과 유사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음.

Ÿ 전단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은 총 12개소이며, 이 중에서 4개소에 대

해서는 강도 저하로 인하여 전단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설계강도(C24)를 확보해도 전단강도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음.

    

그림 5.1.7 전단강도 미확보 구간

5.1.3.3 슬래브 휨응력검토

Ÿ 구조 상세도 및 시공상세도를 통해 배근 상태를 확인 후에 휨강도를 산

정하였음. 각 방향별 상부근, 하부근에 대해 설계 휨강도를 산정한 후 슬래

브의 휨 응력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음.



- 129 -

(1) X방향 상부근

슬래브 배근도

 

배근 정보
(슬래브 두께)

설계 휨강도
*현장조사강도(설계강도)

D16@300 
(Thk 300)

Mn

98.6 kNㆍm
(100.2 kNㆍm)

D16@150 
(Thk 450)

292.7 kNㆍm
(311.9 kNㆍm)

D16@300 
(Thk 300)

98.6 kNㆍm
(100.2 kNㆍm)

D16@150 
(Thk 450)

292.7 kNㆍm
(311.9 kNㆍm)

2-D16+D13@100 
(Thk 450)

386.5 kNㆍm
(405.8 kNㆍm)

X방향 상부근

그림 5.1.8 슬래브 X방향 상부근 설계 휨강도

그림 5.1.9 슬래브 X방향 상부근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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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방향 하부근

슬래브 배근도

 

배근 정보
(슬래브 두께)

설계 휨강도
*현장조사강도(설계강도)

D13+D16@150 
(Thk 300)

Mn

137.8 kNㆍm
(142.5 kNㆍm)

D13+D16@150 
(Thk 450)

229.1 kNㆍm
(233.9 kNㆍm)

D13+D16@150 
(Thk 300)

137.8 kNㆍm
(142.5 kNㆍm)

D13@300 
(Thk 450)

82.8 kNㆍm
(83.5 kNㆍm)

D13+D16@150 
(Thk 450)

229.1 kNㆍm
(233.9 kNㆍm)

X방향 하부근

그림 5.1.10 슬래브 X방향 하부근 설계 휨강도

그림 5.1.11 슬래브 X방향 상부근 ratio



- 131 -

(3) Y방향 상부근

 

슬래브 배근도 

  

배근 정보
(슬래브 두께)

설계 휨강도
*현장조사강도(설계강도)

D16@300 
(Thk 300)

Mn

98.6 kNㆍm
(100.2 kNㆍm)

D16@150 
(Thk 300)

186.1 kNㆍm
(192.7 kNㆍm)

 D16@300 
(Thk 450)

158.1 kNㆍm
(159.8 kNㆍm)

D16+D19@150 
(Thk 450)

366.1 kNㆍm
(375.9 kNㆍm)

2-D19+D16@100 
(Thk 450)

605.6 kNㆍm
(614.1 kNㆍm)

Y방향 상부근 

그림 5.1.12 슬래브 Y방향 상부근 설계 휨강도

그림 5.1.13 슬래브 Y방향 상부근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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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방향 하부근

슬래브 배근도

   

배근 정보
(슬래브 두께)

설계 휨강도
*현장조사강도(설계강도)

D13@300 
(Thk 300)

Mn

51.1 kNㆍm
(51.5 kNㆍm)

D13+D16@150 
(Thk 300)

137.8 kNㆍm
(150.6 kNㆍm)

2-D13+D16@100 
(Thk 450)

317.5 kNㆍm
(170.4 kNㆍm)

Y방향 하부근 

그림 5.1.14 슬래브 Y방향 하부근 설계 휨강도

그림 5.1.15 슬래브 Y방향 하부근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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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결과

Ÿ 설계하중보다 적게 적재된 구간 : 휨강도 확보

Ÿ 설계하중보다 초과하여 적재된 구간 : 일부 휨강도 미확보

Ÿ 휨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은 초과하중 영역에 분포되어 있음

그림 5.1.16 휨강도 미확보 구간

5.1.3.4 검토 결과

Ÿ 현장조사 콘크리트 강도 및 붕괴 시 하중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

시하였음. 슬래브 전단력 검토 결과, 초과하중이 작용하는 구간에 전단보강

근이 배근되지 않은 경우 전단강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

단강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은 붕괴구역과 유사한 분포로 형성되어있는

데, 이 중 일부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적용 시에는 전단강도를 확

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설계기준압축강도에서도 전단강도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Ÿ 슬래브 휨응력 검토 결과, 초과하중이 작용하는 일부 구간에서 휨강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34 -

그림 5.1.17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5.1.3.5 붕괴원인 분석

Ÿ 전단보강근이 미설치된 구역에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하게 되

면서 뚫림전단 파괴가 발생하여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예상 붕괴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

5.1.4 붕괴 시나리오

붕괴 시나리오는 붕괴 전 시공현황(조경공사 관련 자료 참고), 붕괴 시 CCTV 및

붕괴 시 구조안전성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1) 붕괴 전

Ÿ 2023.04.03., 2023.04.04., 2023.04.08.에 골재 + 조경토 0.9m 반입하

여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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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8 일별 조경토 반입량

Ÿ 2023.04.27., 2023.04.28. - EPS 블록 설치를 위해 장비B/H06W(1대), 

1톤로라(1대)를 운용하여 조경토 반출 없이 측면에 흙을 이동하여 공사함.

그림 5.1.19 EPS 블록 시공 시 투입된 장비 현황

(2) 1차 붕괴

Ÿ 조경토가 1.3m이상 적재된 곳에서부터 전단 내력 부족으로 인하여 뚫림 

전단현상이 발생하여 주변 슬래브가 연속으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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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0 1차 붕괴구간

Ÿ 붕괴영상에서 1차 붕괴 시 해당구역의 토사가 한번에 쓸려내려감. 따라서 

1차 붕괴 시 지붕층 슬래브는 동시에 무너졌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5.1.21 1차 붕괴 시 CCTV

(3) 2차 붕괴

Ÿ 1차 붕괴로 인해 지하 1층 기초 및 데크슬래브에 붕괴 잔해와 조경토가 

하부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 지하 2층까지 2차 붕괴 발생함.

그림 5.1.22 2차 붕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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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차 붕괴에서 2차붕괴까지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약 3초 정도 소요되었

으며, 2차 붕괴로 인한 충격으로 타워크레인 기초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영

상에서는 2차 충격의 진동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됨.

그림 5.1.23 SL + 30.96 붕괴구간 및 타워크레인 기초

5.2 공사관리

5.2.1 계획 단계(발주/입찰/계약 단계)

Ÿ 이 아파트의 건설계획 단계(2020년 7월 설계사 계약)에서는 지하주차장 

슬래브는 무량판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후 

및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자는 지하주차장 슬래브를 라멘구조

로 VE 제안(2020년 11월)함.

5.2.2 설계변경 및 승인 단계

Ÿ 건설사업자(시공사)가 지하주차장 슬래브를 라멘구조로 VE 제안(2020년 

11월) 한 후 설계사, LH, 구조엔지니어 등이 이를 검토하고, 설계 변경 심

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량판(플랫슬래브)구조와 라멘 구조를 혼용한 형

태로 승인됨(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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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구조 설계 단계

Ÿ 이 아파트의 전체 구조시스템은 콘크리트 벽식 구조이며 지하주차장 부

분은 무량판구조와 라멘구조를 혼용한 형태로써, 구조설계는 국가건설기준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강도설계법)  일반 사항(1.6 설계고려사항, 

부록 2.3 하중)”, “LHCS 14 20 10 콘크리트”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설

계한 것으로 판단됨. 

Ÿ 붕괴 구간 지하주차장 슬래브 상부가 콘크리트 인공지반식재기반(KCS 

34 30 15) 임을 고려할 때, 구조설계 단계에서 인공지반식재기반 식재공사

(KCS 34 40 15, LHCS 34 30 11)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토공

사, 조경 시설 공사 등)와 관련한 시공 하중(식재 종류, 토사 조성 높이(최

대 심근성 교목, 대교목은 1.5 m), 배수용 자갈층 200mm, 기타 부속 자재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Ÿ 붕괴 구간 지하주차장 슬래브에 대한 구조설계는 현행의 “건축물 설계하

중(KDS 41 12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00), 콘크

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KDS 14 20 22)”에 따라 통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을 위한 구조상세설계도(철근배근상세도)에서

는 슬래브와 기둥의 연결부에서 전단보강근 설계가 다수 누락되었음.

5.2.4 실시설계(철근배근상세도, Shop Drawing) 단계

Ÿ 구조도면을 기초로 한 철근배근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과정

에서 붕괴된 슬래브와 기둥 연결부에서의 전단보강근 표시가 다수 누락되

었고, 철근배근상세도(Shop Drawing)에 따라 철근 검측을 실시하고, 승인

(건설사업관리자)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5.2.5 시공 단계(철근공사/콘크리트 공사/조경 공사)

(1) 철근 공사 관리

Ÿ 철근 공사는 국가건설기준(KCS 14 20 11 철근 공사, LHCS 14 20 11 

05 철근 전문)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가건

설기준에는 본 사고와 관련한 무량판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철근 공사 기준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Ÿ 무량판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근 공사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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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에 대한 철근배근 작업자(철근콘크

리트공사업자)는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철근배근상세도(Shop Drawing)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2) 콘크리트 공사 관리 

Ÿ 콘크리트 공사는 국가건설기준(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공사, 

LHCS 14 20 10 콘크리트)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Ÿ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시험의 기록과 거푸집 및 동바리의 관리 기록 등은 

대체적으로 국가건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Ÿ 그러나, 코어채취에 의한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고

구간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 및 코어의 강도기준에 미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조경 공사 관리

Ÿ 조경 공사는 국가건설기준(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20 20 흙

쌓기,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작업을 진행

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가건설기준, 건설사업자 혹은 건설사업관리자 자

체 기준에는 본 사고와 관련한 무량판구조의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서 진

행되는 조경공사(인공지반식재기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고려

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은 없음. 

Ÿ 이에 현장에서는 조경토 운반·하차·쌓기·흙고르기·관련 중장비 이동하는 

공사(토목공사), EPS 블록 설치·조경토 이동 및 쌓기·관련 중장비의 이동

(조경공사)에 대한 집중적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음.  

Ÿ 붕괴된 지하주차장 1층 상부 슬래브 공사를 위한 바닥 거푸집 설치, 동바

리 설치(2022년 6월, 7월), 철근 배근 작업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양생

기간을 거쳐 해체(2022년 8월, 9월)하였음. 동바리 해체 후 천정 뿜칠공사 

등이 이루어졌고, 2023년 4월 조경공사를 위한 조경토 반입, 하차, 포설 등

이 이루어졌고, 4월 27, 28, 29일에 조경용 EPS불록 설치를 위한 조경토 

이동 쌓기 작업이 진행되었음. 다만 이때, 무량판슬래브의 상부 하중 관리

를 위한 동바리의 재설치는 없었음.    

5.2.6 검토·확인·검사 단계(감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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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설계 및 시공, 시공 전·중·후의 검토·확인·검사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는 현행의 국가건설기준(KDS, KCS, LHCS)에 근거하여 작

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간

리계획의 수립은 미흡함.  

Ÿ 건설사업관리검측업무지침 3.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 4. 공

정단계별 주요 검사항목, 철근 배근 후 배근상태 검사 기준, 검측체크리스

트 등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슬래브와 기둥의 접합부에 대한 철근 배근 작

업, 조경공사 시 조경토 조성이나 식재 작업의 경우 슬래브에 미치는 하중 

부가 영향에 대한 관리 지침은 없음.  

Ÿ 다만 건설사업관리자가 사업 초기에 작성한 ‘중점품질관리계획’ 중 중점

품질관리항목(철근콘크리트 공사) 세부관리항목(p. 23 철근공사, p. 24 콘

크리트 공사)에서는 “무량판슬래브에 대한 철근 배근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에 대한 관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구조설계도면 검토 단계, 시공상

세도 작성 단계, 철근배근 검사 단계 등 시행단계에서는 전단보강근이 누락

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5.3 소결

Ÿ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의 1차적 원인으로는 ① 전단보강근 미설

치에 따른 슬래브 전단내력 부족, ② 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시

공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③ 붕괴구간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저하로 분석

되었음. 특히, 전단보강근 미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단보강근 관련 구조해석 

시의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 상 부재일람표의 불일치, 시공 시 일부 구간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구조도면과 철근배근상세도(Shop Drawing)의 상세

미흡, 배근상세도 검토 및 승인 시의 전문성 결여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도

출되었음.

Ÿ 또한, 붕괴사고의 간접적 원인으로는 ① 무량판슬래브 접합부 배근상태 

등에 대한 검측 미흡 ② 조경공사 등 시공하중 적재 시에 대한 구조검토 

및 확인 미흡 ③ 무량판구조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미흡이 도출됨. 

Ÿ 이상의 붕괴 원인분석 결과를 담당업무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5.3.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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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주요 문제점 

설계 (구조설계)

Ÿ 구조계산서 상 구조부재의 전단보강근 설치 여부 작성 오류

Ÿ 구조도면 작성 중 사고구간 외 일부 부재의 부재일람이 
구조계산서와 상이하게 작성 

시공 

Ÿ 설계서 검토 및 대안제시, 배근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누락 부재 미확인

Ÿ 시공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전단보강근 설치 
일부 누락 

Ÿ 조경공사 등 시공하중 작용에 대한 구조검토 미실시

Ÿ 현장 콘크리트 강도부족에 대한 관리 부실  

건설사업관리 (감리) 

Ÿ 설계도서 및 배근상세도 승인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누락 
미확인 

Ÿ 무량판슬래브 시공과정에서 전단보강근 배근에 대한 검측 
미실시

발주 
Ÿ 설계서 검토 및 승인 과정 미흡 

Ÿ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과정 미흡 

표 5.3.1 담당 업무별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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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발방지대책

6.1 구조안전 측면

(1) 무량판구조의 구조안전 확보

Ÿ 무량판구조는 층고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슬래브의 전단파괴에 취약

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 전단파괴는 취성파괴에 해당하며 그 파괴 특성상 전조증상(균열)부

터 붕괴까지 급격히 일어날 수 있으며,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으로 주변 구

조부재에 연쇄붕괴를 일으켜 극심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Ÿ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

량판구조를 포함하여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절차와 구조감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음. 

Ÿ 또한, 현재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개발 중인 무량판구조 건축설계기준을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연계된 표준시방서를 개발하여 무량판구조에 대해서

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계 및 공사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협력 범위 확대  

Ÿ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전문기술자

와의 협력에서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Ÿ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세시공도면 중 구조관련 상세도는 전문성을 보

유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개선이 필요함.

Ÿ 특수구조 건축물 중 무량판구조나 전이구조 건축물 등과 같이 붕괴 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축물은 붕괴취약 건축물로 

규정하여 설계 및 시공을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는 안전확인 절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절차는 미국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붕괴

사고 방지대책에도 제3자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3)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책임주체 제도 정비  

Ÿ 현재 제도상 건축물은 구조계산 및 설계도서작성(건축구조기술사, 건축

사)→도서검토 및 철근배근상세도 작성(시공사)→감리 및 검측(감리) 등으로 

절차별 책임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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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구조안전과 관련한 절차에서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건축분야에서는 구조전문가는 구조계산 이후 절차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Ÿ 따라서,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전문가가 공사의 구조관련 도서 작성 및 

시공 중 구조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구조검사 범위 확대 및 디지털매체 활용

Ÿ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중 구조검사 및 실험의 특별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무량판구조 등 특수한 형태의 구조형식에 대한 구체적 검사 절차 

및 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Ÿ 또한, 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주체간 명확한 의사전달 및 관리기록을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도서와 검측자료 관리가 필요함. 

6.2 시공품질 측면

(1)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자의 배정으로 시공현장에서의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시행(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 준수 

강화)

Ÿ 현재 2022년 12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에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정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를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는 품질관리자의 배정과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기준 확보 개선 

Ÿ 현재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연구 중인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을 조속

히 도입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콘크리트와 같은 환경에서 제작된 시험

체의 시험을 통해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Ÿ 또한, 현장양생 공시체의 시험결과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Ÿ 이외에도 탄소저감 정책에 따른 시멘트 강도 저하 및 콘크리트용 골재 

확보 어려움에 따른 저품질의 부순잔골재 및 부순굵은골재 유통 등 레미콘

의 품질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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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중 콘크리트 관리 강화 

Ÿ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서 일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재료와 시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음에도 상대적으로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은 주의하여 관리하는 반면, 서중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동바리 구조 검토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Ÿ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시공하중 등에 의한 동바리의 재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구조검토가 필요한 항목의 여

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 사고와 같은 조경공사 등을 포함하여 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중 초과 항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개발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6.3 공사관리 측면

(1) 설계 및 시공기준 간의 연계성 검토 정비

Ÿ 이 사고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상부슬래브는 조경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인공식재기반(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당함. 하지만 건축물 하중 

설계기준(KDS 41 12 01)에는 이러한 “인공식재기반”에서의 시공 하중 등

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Ÿ 지하주차장 1층 상부 슬래브는 현행의 “인공식재기반조성(LHCS 34 30 

11)”에 따라 조경토 흙쌓기, 조경 공사를 하고 있으며, 흙쌓기는 자연지반

(흙)을 대상으로한 흙쌓기 기준(지반공사(KCS 11 00 00), 흙쌓기 KCS 11 

20 20,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에 따르고 있어 두 기준 간에 시공 

하중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함.  

Ÿ 이러한 이유로 구조설계단계에서 인공식재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조경 공

사 등에 관한 시공 하중(수목의 경우 1.5m 토심 고려, 배수용 골재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함. (건축물 구조설계와 조경설계가 이원화 됨).

Ÿ 따라서,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

기반(심근성 교목의 경우 생육 최소 토심 1.5m), LHCS 34 30 11 인공식

재기반조성(수목의 경우 일반토사용 시 토심 1.5m) 등 KDS와 LHCS 기준 

간의 연계 사항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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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사 및 감리 업무 개선

Ÿ 관련 법령 및 지침 상에 무량판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및 품질관

리 항목이 반영되도록 관련 지침 정비가 필요함. 

(3)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 강화

Ÿ 공정별, 공사일자별, 공사부위별 공사관리의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

하여 공사관리 항목의 시스템화 및 디지털화 등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Ÿ 또한, 드론과 같은 디지털 장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방안을 강화

하여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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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023년 인천 서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9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사고 원인 파

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구조안전, 시공품질, 공사관리, 법률의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으로는 현장 및 청문 조사, 설계도서 및 기준

검토, 실측 및 시료채취 시험결과 분석, 구조해석 및 시뮬레이션, 재발방지대

책의 도출 등이 있었음.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아래와 같음.

 

7.1 붕괴원인

7.1.1 직접적 원인

(1) 전단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

Ÿ 전단보강근 관련 구조해석 시의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 상 부재일람의 

불일치

Ÿ 시공 시 일부 구간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Ÿ 구조도면과 배근상세도의 상세 미흡 및 배근상세도 검토 및 승인 시의 

전문가 참여 결여

(2) 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Ÿ 시공 중 흙쌓기, 토심, 골재, 작업차량 등으로 인한 설계하중 초과 발생 

및 이에 대한 조치 미흡  

(3) 붕괴구간 콘크리트의 재료품질 저하 

Ÿ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 사고 이후 

붕괴구간에서 채취된 콘크리트 시험체는 기준 불만족

7.1.2 간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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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량판슬래브 접합부 배근상태 등에 대한 검측 미흡

Ÿ 무량판구조에서는 슬래브의 뚫림전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접합부 전단

보강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검측 미흡으로 인해 전단보강근 미설

치 및 누락 사실 미인지 

(2) 조경공사 등 시공하중 적재 시에 대한 구조검토 및 확인 미흡

Ÿ 시공 중 설계하중 초과상황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확인 미흡으

로 인해 동바리 재설치 등의 관련 조치 부족  

(3) 무량판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미흡

Ÿ 무량판구조의 설계 및 공사관리를 위한 별도의 설계기준이나 표준시방서 

미흡이 당 현장의 전단보강근 미설치 및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 부족으로 

연결

7.2 재발방지대책

7.2.1 구조안전 측면

(1) 무량판구조의 구조안전 확보

Ÿ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구

조를 포함하여 구조안전 심의 절차 강화

Ÿ 현재 개발 중인 무량판구조 건축설계기준의 조속한 도입과 이와 연계된 

표준시방서의 개발

(2)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협력 범위 확대 

Ÿ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참여 범위 

확대 필요 

Ÿ 구조관련 시공상세도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절차 개선

Ÿ 무량판구조와 같은 붕괴취약 건축물에 대해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 고려

(3)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책임주체 제도 정비  

Ÿ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전문가가 공사의 구조관련 도서 작성 및 시공 중 

구조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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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검사 범위 확대 및 디지털매체 활용

Ÿ 건축구조기준 중 구조검사 및 실험의 특별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무량판 

구조 등 특수한 형태의 구조형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항목의 도입

Ÿ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도서 및 검측자료 관리 

7.2.2 시공품질 측면

(1)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자의 배정과 교육으로 시공현장에서의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시행 

(2)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 개선

Ÿ 현재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연구 중인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의 조속

한 도입

Ÿ 현장양생 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를 위한 감리 및 승인절차 개선

(3) 서중 콘크리트 관리 강화 

Ÿ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 비해 서중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미흡함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

(4) 동바리 구조 검토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Ÿ 조경공사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중 초과 항

목에 대한 동바리 구조검토 대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 필요

7.2.3 공사관리 측면

(1) 설계 및 시공기준 간의 연계성 검토 정비

Ÿ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LHCS 34 30 11 인공식재기반조성 등 기술기준 간의 연계 사항 검토 및 

정비 필요

(2) 시공사 및 감리 업무 개선 

Ÿ 무량판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 항목이 반영되도록 관

련 지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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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측자료의 디지털화 강화 

Ÿ 공정별, 공사일자별, 공사부위별 공사관리의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

하여 공사관리 항목의 시스템화, 디지털화를 통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  

Ÿ 드론 등 디지털매체의 활용근거 및 활용방안 강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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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18) KC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9)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20)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21)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22)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23) LHCS 11 20 21 식생지반 조성

(24)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25) LHCS 14 20 11 05 철근 전문

(26) LHCS 34 30 11 인공식재기반조성

(27) LH 설계지침(구조)

(28) LH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9) LH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0)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품질 기준

(31) 건설공사 표준 품셈 

(32) 기상자료 개방포털

(33) 구글지도

(3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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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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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료 목록 (해당 공사 관련 서류)

(1)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보고일시 : 2023년 5월 1일)

(2) 구조계산서

(3) 건축도면 

(4) 구조도면 

(5) 배근상세도 

(6)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7) 건설사업관리절차서

(8) 건설사업관리검측업무지침

(9) 중점품질관리계획

(10)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11) 시공사 콘크리트공사 안전관리계획서

(12) 시공사 주차장 지붕층 토피상부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구조검토

(13) 시공사 제공 전단보강근 조사 자료 및 CCTV 영상 등

(14) 시공사 제공 인천검단 사고원인 분석 의견서

(15) 시공사 제공 조경토 반입량 및 조경 장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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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청문조사 질의응답 요약

(1) 구조엔지니어 

질 의 응 답

1. 설계 활하중 적용  
Ÿ 라멘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조계산서와 모델링에 설계 확하중 

16kN/m2 로 동일하게 적용됨 

2. 최종 버전 Ÿ 2021년 5월 자 구조 계산서가 최종 버전임

3. 데크 슬래브 계산서 
누락 

Ÿ 데크 슬래브 부분은 외주 업체가 설계하고 구조설계사무소에서는 
결과 검토를 수행함. 나중에 제출하겠음

4. 시공상세도 작성시 
구조 설계사의 확인 
여부 

Ÿ 시공상세도는 시공사에서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설계사무소가 
따로 관여하지는 않음    

5. 같은 레벨에서 층이 
다르게 표시된 근거

Ÿ 같은 레벨에서 –2와 –1의 표기가 병기된 것은, 같은 레벨에 
있더라도 밑에 기초를 면하고 있는 기둥에는 –2를 부여하고, 밑에 
지하 2층을 면하고 있으면 –1로 표기했기 때문임 

6. 전단보강근 표기 
방법 

Ÿ 기둥표기에 V가 붙여진 것은 전단보강근이 배근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무량판구조시스템이 있는 부분에는 전부 전단보강근을 
배근하도록 계획하였음. 

7. 설계시 토사 고려 
방법  

Ÿ 붕괴 부분 상부의 토사는 설계 당시 마감 포함하여 노사 높이 
1.1m 에 맞추어 설계함 

Ÿ 토사 하중에 자갈 무게를 따로 고려하지는 않음 
Ÿ 다만 붕괴전 비가 많이 와서 포화상태의 흙이 많이 쌓였을 수 있음 

8. 무량판 계획의 근거 
Ÿ 초기 계획은 one-way 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주차장 진입 높이를 

고려하여 무량판으로 수정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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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사 

질  의 응  답

1. 언론에 발표한 
전단철근 누락 내용의 
상세와 파악 경위 

Ÿ 언론에 발표한 내용은 전체 399개소 중 37개소가 시공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발표한 것임 

Ÿ 누락 개소의 판단은 레이져스캔 철근탐사로 실시한 결과와 
사고구간을 근거로 하였음 

2. 전단철근 누락 원인  
Ÿ 누락은 시공상세도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Ÿ 시공상세도는 감리승인사항임에 따라 감리신청을 하였으며, 양이 

많아 시간적으로 구조설계사의 검토를 다시 받지는 않음 

3. 전단철근 시공방식 
Ÿ 배근상세도에 표기된 전단철근의 개수와 간격은 설계사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단보강근 시공이 된 곳은 
배근상세도 대로 하부를 걸어 체결하였음

4.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Ÿ 레미콘 품질관리를 기준대로 강도체크 하고 기준 외로 임의로 
추가한 시험은 없음 

Ÿ 기준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대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두 번 타설한 경우에도 관리대장은 한번만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5. 물성평가 시험횟수 
기준 

Ÿ 물성평가는 3회씩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염화물 테스트의 경우에는 
3회를 수행하였으나, 더 적은 횟수가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예정  

6. 토사 
Ÿ 토사 높이는 1.1m로 관리하였으며, 자갈은 배수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흙 무게만으로 계산하더라도 설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7. 무량판 계획의 근거 
Ÿ 입찰과정에서는 자사의 특성화된 슬래브로 계획하였는데, 

적용검토를 할 때 일부는 무량판, 일부는 자사 슬래브로 변경한 
것을 LH에서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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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사업관리자  

질  의 응  답

1. 무량판구조에 대한 
시공관리 기준

Ÿ 무량판구조는 RC구조에 준하여 관리를 하였음 

2. 시공 후 사진촬영 
유무 

Ÿ 검측기준에 따라 전체 사진은 찍었지만 접합부 등의 상세사진을 
찍는 기준은 없어서 모든 부위별 사진이 존재하지는 않음. 다만, 
사고부위 이외에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사진은 있음 

3. 감리인원 Ÿ 상주감리인원은 25명이며, 계약 당시 LH 배치기준상 인원임

4. 품질관리 확인 담당 
Ÿ 시료채취 및 시험 당시 시공사 품질관리자가 직접하는 것을 

확인함

5. 전단보강근 인지 여부  
 

Ÿ 설계도면에 V로 표기된 것이 전단보강근 배근이 필요한 부위임을 
인지하고 있음 

Ÿ 다만, 설계도면상 붕괴부위 상부에는 V가 표기되었으나 누락된 
것이고, 아래쪽은 도면에 V 표기가 없어서 전단보강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면대로 전단보강근을 넣지 않고 시공하지 않은 
것임    

Ÿ 전단보강근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사고 이후에 실시한 시공사에서 
레이져스캔 결과로 인지함 

6. 시공상세도 작업 및 
승인 절차 

Ÿ 설계도면을 보고 V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전단보강이 되도록 
시공상세도를 그리게 되고, 건설관리사업단에서 시공상세도를 
검토해서 승인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타입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누락한 것으로 생각함 

7. 시공상세도 승인 담당 
Ÿ 시공상세도에 대한 승인은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의 담당자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8. 붕괴 부위 토사 작업 
방식 

Ÿ 토사를 3일간 받았는데, 받는 즉시 골고루 펴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심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음 

9. 무량판 계획 인지 
시점  

Ÿ 실시설계 도면을 받은 시점부터 무량판구조로 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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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철근콘크리트)

질  의 응  답

1. 철근콘크리트 작업 
검측 절차 

Ÿ 시공이 완료된 후 감리에서 왔을 때 도면에 있는 것이 빠져 있으면 
지적을 받고 수정하도록 되어 있음, 

Ÿ 붕괴 부분도 검측단계는 다 마쳤음. 
Ÿ 철근콘크리트 업체에서 사진은 직접 찍지 않고 검측 담당자가 주로 

찍음 

2. 철근콘크리트 
작업시 근거되는 도서 

Ÿ 구조도면과 시공상세도를 함께 보면서 작업하고, 두 도면이 상이할 
떄는 구조담당자와 상의해서 작업함. 다만, 전단철근 배근이 누락된 
부위에서 철근 담당자가 구조도면과 시공상세도가 상이한 것을 따로 
파악하지 못함 

3. 철근 가공 및 조립 
절차 

Ÿ 철근 가공은 시공사에서 주문하고 공장에서 가공해서 들어온 것을 
현장에서 조립함, 야적은 흙바닥에 하였음 

4. 거푸집 선정 
Ÿ 철근콘크리트 업체에서 시공계획 발주하면서 자재 등의 부분을 

시공계획서에 넣고 승인받아서 작업함  

5.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성  

Ÿ 슬럼프 150mm는 무난하게 타설됨. 차량 대기가 없어서 슬럼프가 
떨어지는 현상 발생하지 않음 

6. 콘크리트 양생 
기간 동안 작업 방식 
및 차량 이동 여부 

Ÿ 슬래브 타설 후 곧바로 비닐을 덮는 방식으로 하루 동안 양생하고, 
다음 날 비닐을 걷고 살수를 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작업자가 
먹매김 작업을 하였음. 

Ÿ 거푸집이 해체되는 약 28-30일간 상부로 차량 지나갈 수 없었음

7. 콘크리트 탈형 후 
균열 관찰 여부 

Ÿ 잔균열은 있었을 수 있지만 큰 균열은 거의 없었음  
Ÿ 붕괴 전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의 균열 조짐 같은 것은 없었음 

(5) 하도급 (조경)

질  의 응  답

1. 토사 작업의 범위 
Ÿ 조경업체에서는 토사 성형부터 작업함 (토사 성토까지는 토목에서 

담당함)

2. EPS 블록 설치 중 
편심 발생 가능 여부 

Ÿ EPS 설치 작업의 방식은 붕괴부위 상부와 하부로 절반씩 나누어 
하기로 시공사와 협의함

Ÿ 터파기 해놓은 흙을 1m 이상 쌓지 않는 것으로 시공사로부터 
구두로 작업지시를 받음. 관련한 작업지시서는 문서로 따로 받지 
않음 

Ÿ 이에 따라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펼쳐가면서 작업함. 
Ÿ EPS 설치할 구간의 흙을 반만 파서 옆에다 놓고 EPS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 붕괴 전날 상부 쪽 되메우기 
작업까지 끝난 상황임  

3. 해당 부위 사진 
촬영 여부 

Ÿ 시공사와 감리에서 검측했던 서류는 있음 

4. EPS 블록 설치 중 
토사 적재 높이 

Ÿ 900mm 높이의 EPS 블록을 설치하는 도중 터파기했던 흙은 
직각으로 쌓아올리지 않고 펼쳐 넘기기 때문에 1 m 내외에서 
작업하였음 

5. 토사 작업 중 
시공사에서 무량판을 
근거로 안내받은 주의 
사항 

Ÿ 작업과정에서는 시공사로부터 무량판구조라는 이유로 다른 주의 
사항을 안내받지는 않았음 

6. 토사 작업 중 작업 
차량 관련 

Ÿ 작업차량은 1톤 롤러, 굴착기 한 대(14.5톤 정도)였음
Ÿ 4월 27일 작업 끝나고 굴착기는 하부에 사무실이 있어서 내려왔고 

1톤 롤러는 성토된 토사 위에 있었음(붕괴 위치에서는 벗어나서 
있었음). 


